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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필요성  목

민간 탁방식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정부가 독 으로 생산․공 하던 공공서비스

를 민간부문을 통해 공 함으로서 서비스의 문성과 응의 신축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한, 민간 탁은 민간기업이 소홀하기 쉬운 공공성도 함께 유지하고

자 할 때 주로 활용된다. 이러한 민간 탁을 통해 정부는 자신의 역할은 최소화하

면서도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작으면서 능률 인 정부를 구 할 

수 있다.  

민간 탁은 행정기능의 민 화라는 시  조류, 행정기능의 비 화에 한 자성

 비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취약성 등의 시 인 요청에 의해 탄생하

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1995년 지방자치시 의 개막과 더불어 은 세 부담으로 

많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의 기 에 극 으로 처해야 하는 상황과 특

히 IMF 리체제 이후  성장  경기침체로 재원의 추가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민간 탁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개되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 탁의 경우, 비용 감, 서비스질의 향상,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 제고, 민

간부문의 활성화 등의 정 인 면이 있는가하면, 가격상승의 가능성, 독 운 의 

가능성, 계약 차상 부패의 가능성, 공공성과 책임성의 침해 등의 부정 인 면을 동

시에 가지고 있어 그 활용에 있어서는 신 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다시말해, 민간

탁의 정 인 측면은  극 화해야 하며, 부정 인 측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 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 민간 탁시설에 한 상시 인 평가와 지도․ 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민간 탁시설에 한 평가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민간 탁시설에 한 평가는 ①과연 민간에 공공서비스의 공 을 맡기는 것이 

최선의 안인가, ②특정의 공공서비스에 한 민간 탁이 한 안으로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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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탁이 이루어진 경우 기 탁된 시설의 공공서비스 수행능력  성과는 만

족할만한 수 인가, ③민간 탁시설의 운 성과를 토 로 향후 개선해야할 이 무

엇인가 등에 해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집 으로 다루는 연구의 은 민간 탁의 정 인 측면의 극

화와 부정 인 측면의 최소화이며, 이를 해 민간 탁시설 평가의 기본방향으로 

①비용 감, ②서비스질 향상, ③능률성 제고, ④민간부문의 활성화 등을 설정하여, 

기존의 민간 탁시설에 한 평가체계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 인 평

가방식에 한 논의와 체계 인 지표 리와 평가를 한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제2  연구의 방법  추진체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검토, 공무원  문가 인스토 , 문가 회의 등의 연

구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민간 탁시설의 경 평가와 련한 평가체계의 구성 

 평가지표개발을 한 연구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체계 개선을 한 연구방법론

기존의 평가체계 개선을 한 연구방법론은 양 ․질  방법론을 용하게 되며, 

주요 방법론으로서는 기존의 민간 탁시설에 한 평가와 련한 문헌을 검토하고, 

문제  도출과 개선방안의 논의를 해 공무원  문가 회의 등을 활용하여 평

가체계를 개발한다.

2) 평가지표의 개발을 한 연구방법론

기존의 평가방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부문에 한 논의를 해 민간 탁시설 

경 평가지표에 한 공무원  문가 회의 등을 통한 논의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 탁시설에 한 평가지표에 한 문헌검토를 통해 체계 인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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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추진체계

본 연구의 수행을 한 평가체계는 ①기존 평가체계  평가지표의 문제  도출, 

②평가체계 개선방안 도출, ③평가지표 개선방안 도출, ④경 평가지표 정의서 개

발 등으로 구성된다(〔그림 1-1〕참조).

기존 평가체계  평가지표 문제점 도출

▶ 기존평가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전문가 대상 평가체계 

문제점 도출

▶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점 도출

평가체계 개선 안 도출

▶ 평가대상 민간 탁시설  선정

▶ 평가 식  개선 안 도출

평가지표 개선 안 도출

▶ 평가부문  분류체계 개선 안 도출

▶ 공공성/효 성부문 평가지표  개

경 평가지표 정 서 개

▶ 공공성부문 경 평가지표 정 서 개

▶ 효 성부문 경 평가지표 정 서 개

〔그림 1-1〕본 연구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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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민간 탁에 한 이론  고찰 

제1  민간 탁의 개념  등장배경

 

1. 민간 탁의 개념

공공서비스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 하는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생산과 공 을 모두 담당하는 정부서비스․정부상호 간 약이 있고, 

둘째 민간부문이 생산하고 정부가 공 하는 계약․ 랜차이즈․보조  형태가 있다. 

그리고 셋째는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직  생산하고 공 하는 바우처․시장․자원

사․수요자 스스로의 공  형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생산하고 민간부

문이 공 하는 형태로 정부매각 형태가 있다.1) 

<표 2-1> 역할주체에 따른 서비스 공 유형

공 유형 서비스 공 자 서비스 생산자 비용지불자

정부서비스 정부 정부 -

정부 간 정 정부(A) 정부(B) 정부(A)

계약(민간 탁) 정부 민간기업 정부

면허/허가(독 ) 정부 민간기업 소비자

면허/허가(경쟁) 정부 ․ 소비자 민간기업 소비자

보조 정부 ․ 소비자 민간기업 소비자

보증구매권 소비자 민간기업 정부 ․ 소비자

시장공 소비자 민간기업 소비자

자원 사 자원조직 민간기업 -

자원 사(계약) 자원조직 민간기업 자원조직

셀 서비스 소비자 소비자 -

정부의 서비스 매 소비자 정부 소비자

  료 : Savas, E. S. 1987.

1) Savas, E. S. 「Privatization :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NY. Chatam House 

Publishers, 1987,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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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업무를 민간에 의해 공 하게 하는 방식은 계

약을 통한 방법, 일정한 지역 내에서 서비스에 한 독 권을 일부업체에 부여하는 

랜차이즈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 수혜자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하는 

방법, 민간부문에 지원 이나 세 감면 등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들이 있다.2) 

이 가운데 계약을 통한 민간 탁방식은 공공서비스 공 안 에서 가장 리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서비스 공 에 한 최종 인 책임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

서 서비스의 공 주체를 정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 는 기업 등 민간부문에게 

이 하는 것을 말한다.3) 

즉 이것은 다음의〔그림 2-1〕과 같이 민간조직이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정부는 

민간부문에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 제공을 민간부문에 맡겨 생산자와 소비자의 

개자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다. 

      료 : Savas, E. S. 1987, p.68

〔그림 2-1〕정부서비스의 계약 계

2) 문 , “지 공공 비  민간 탁 계약에 한 연 ”, 울여  학원 사학 문, 2002, p.7

3) , “공공시  민간 탁  쟁 과 개 안”,  무 학원 사학 문, 2005,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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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독 으로 생산 ․ 공 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을 통해 공 함

으로서 서비스의 문성과 응의 신축성을 용이하게 하며 민간기업이 소홀하기 

쉬운 공공성도 함께 유지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 탁을 통해 정부는 자신의 역할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작지만 능률 인 정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민간 탁의 개념은 실 으로 정부 간 정, 랜차이즈, 민 화, 아웃소싱, 민

자유치 등의 용어와 특정기 으로 볼 때는 구별되지만 그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이 많으며, 그 에서도 특히 아웃소싱  민자유치와 유사한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4) 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웃소싱은 외부조달체제로서 의의 개념으로는 민간 탁과 구별하기 어

렵다. 그러나 엄 히 따져보면, 민간 탁은 해당조직 체나 업무의 수평 ․ 수직  

련 업무를 모두 외부에 맡기는 방식인 반면 아웃소싱은 기업내부의 로젝트를 

제3자에게 탁해 처리하거나 외부 산 문업체가 고객의 정보처리 업무의 일부 

는 부를 장기간 운  ․ 리하는 것으로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 는 기능의 

일부만을 외부에 맡기는 것으로 그 차이가 있다.

다음의 민자유치는 통  의미의 민간 탁과는 차이가 있으나 최근의 민간 탁과

는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통 인 민간 탁방식은 정부가 각종 자산과 시설물

을 제공하고 그 운 만 민간에 탁하는 경우를 일컫지만, 최근에는 자산과 시설물

을 민간이 자체재원으로 획득하여 운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재의 

민간 탁과 민자유치는 그 의미에서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민자유치는 정부사업 

 규모의 자본자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자본자산 조달자 의 부분을 

민간이 부담하고 정부는 민간기업에게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다.5)

이상과 같이 민간 탁과 여러 가지 유사개념들이 경우에 따라서 민간 탁의 개

념에 부분 으로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민간 탁의 개념 자체도  확 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연, “공공시  민간 탁  실태 과 안에 한 연  : 역시  심 로”, 남

 행 학원 사학 문, 2002, p.11

5) 철민, “지역공공도  민간 탁  사례 ”, 주  학원 사학 문, 2005,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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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탁의 등장배경

정부의 조직  기능은 제2차 세계 과 미국의 공황 이후 국가의 역할을 강

화해야 한다는 보수  이데올로기에 따라 크게 확 되기 시작하 으며, 이러한 정

부의 개입은 1960～70년  고도 성장정책으로 인해 지속 인 증가를 보 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로 세계경제가 크게 침체되면서 정부조직의 비 화와 비

효율성이 비 의 상이 되었다. 즉 정부조직과 기능이 지나치게 확 되어 국민들

로부터 징수한 세 이 국민을 해서가 아니라 정부조직 자체를 유지하는데 이용

된다는 비난이 증 되었고, 사회는 정부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 기구를 심

으로 운 될 때 가장 효율 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6)

이에 따라 1980년  이후 새로운 서비스 생산  제공방식을 통해 행정 리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민간기업이 활동하는 민간부문을 보다 활성

화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민간 탁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민 화 논의가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민 화도 이와 유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는데, 그이 후 

1993년 지방자치제까지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충족시키기 한 효

율  운 방식의 하나로 공공서비스의 민간 탁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었

다. 즉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30년간 유보되었던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억제되었던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됨으로 인하여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 되었고, 이

에 비해 기존의 지방정부 조직은 재정과 인력, 기술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

문에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 에 신속하게 응하기 해 민간자원의 활용이 실

히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7)

이러한 배경과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고 있는 민간 탁이 두된 

요인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6) 경 , 「복지시  민간 탁 운 평가  개 안연 」, 울시 개 연 원, 2000, p.13

7) , “지 단체  민간 탁   평가”, 지 행 보 통   61 , 1997,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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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탁구상의 배경

등장배경 발요인 목 과 구 수단 결과

민 화의 

시

조류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

• 규제․지도 심에서 조정․

  보완으로 방향을 환

• 다양한 행정사무의 처리

• 삶의 질, 후생복지의 향상

• 경제원리, 신경 기법 도입

민

간

탁

행정기능의

비 화의 

자성  비

• 행정 여 심화(조직 확장,

  공무원 증가)

• 역기능 래( 료제 심화, 

  능률성 하, 창의력 제한, 

  수요에 한 응력 부족, 

  문성 결여)

• 작은 정부의 구  

• 행정기능의 생산성 증

•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증

• 공공부문의 이양과 축소

• 민간부문의 확 ․활성화

자치단체의

재정  취약

• 재정압박 심화

• 주민의 기 심리 증가 

• 행정수요의 증․복잡화

• 시민운동 개(납세 항, 

  행정기능 축소)

• 재정부족의 타개

• 서비스 기능의 제고

• 조례에 탁근거 마련

• 단순기능 탁에서 운  

  반으로 확

  료 : , “공공도  탁 상  쟁 과 안”, 문헌 보학 지, 1998, p.24

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 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8) 

첫째는 행정기능의 민 화라는 시  조류를 들 수 있다. 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복잡 ․ 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 문성과 역동성을 인정하고 규제와 

지도 심에서의 행정에서 조정과 보완의 행정으로 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

화의 가장 표 인 민간 탁이 행정부문에 도입되었으며, 재는 민간 탁의 주 

상이 지방 공공부문의 구정조정차원에서 각종 공공시설의 리 ․ 운   사무로 

확 되고 있다.  

둘째는 행정기능의 비 화에 한 자성  비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행정기능의 

비 화는 료제의 심화  효율성 등 많은 역기능을 래하 다. 이에 따라 공

공부문의 축소와 민간부문의 확 가 주장되었으며, 행정기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안으로서 민간 탁이 등장하게 되었다. 

8) , “공공도  탁 상  쟁 과 안”, 문헌 보학 지, 1998, p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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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취약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1995년 자

치시 의 개막과 더불어 은 세 부담으로 많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의 기

에 극 으로 처해야 하는 상황과 특히 IMF 리체제 이후  성장  경기

침체로 재원의 추가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기능의 

민 화 추세에 편승하여 재정부족에 한 실  처방안으로서 민간 탁이 구체

화되었다. 

제2  민간 탁의 유형  추진 차

1. 민간 탁의 유형

민간 탁은 계약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9). 

첫 번째는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방식인데 이는 민간참여의 가장 단순한 방

법으로 자치단체가 운   리의 반 인 책임을 보유하고 일정한 범 의 제한

된 서비스만 외부조달( : 긴 보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치단체가 모든 사

업리스크와 고정자산  운 자 의 재원조달을 하며 계약기간은 단기간으로 보통 

1-2년 정도이다. 

두 번째는 리운 계약(management contract)방식이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해

진 탁 리비로 시설의 운 과 리책임을 지는데 자치단체가 신규투자  운

자 의 조달 등과 같은 재정 인 책임을 진다. 수탁자는 신규투자나 운 상의 재정

 책임이 없으며 계약기간은 보통 3-5년 정도이나 조건에 따라서는 보다 장기간

의 계약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임 차계약(lease contract)방식이다. 이는 민간임 사업자가 자치단체

에 임 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설을 임  운 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가 시설

소유권을 보유하고 신규 시설투자와 재원조달  요 시설교체 등에 책임을 진다. 

민간사업자는 시설의 운 과 유지 리를 한 사무실, 차량, 간단한 보수 등 운

9) 병 , “민간 탁  과  평가 : 울시 탄천하 처리  심 로”, 한 행 학 , 200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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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을 조달하게 된다. 이 방식은 자치단체는 자본투자 리스크를, 민간사업자는 상

업상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형태로 계약기간은 보통 5-10년 정도로 장기 이다.

네 번째는 양여권계약(concession)방식이다. 이 방식은 민간사업자(concessionaire)

가 시설의 운 , 보수, 유지 리  서비스 향상을 한 신규 자본투자에 이르기까

지 서비스공  반에 하여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투자수

과 자본회수기간에 따라 보통 20-30년 장기간에 걸쳐 계약이 이루어지며 랑스,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의 상 ․ 하수도 부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상의 4가지 방식의 유형별 특성을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표 2-3> 민간 탁의 유형별 특성 비교

구분 서비스계약 리운 계약 임 차계약 양여권계약

투자재원의 조달   공공  공공 공공 민간

운 자본의 조달   공공  공공 민간 민간

시민과의 계약 계   공공
 공공 신한 

민간
민간 민간

민간책임과

자율성수
낮음<-------------------------------------------->높음

민간자본의 필요정도 낮음<-------------------------------------------->높음

재정  리스크 낮음<-------------------------------------------->높음

계약기간(년) 1-2 3-5 5-10 20-30

가격결정책임 공공 공공 계약에 의함 계약에 의함

비용지불방법

서비스공 -

단 가격, 

일 지

비용과 생산성 

향상에 한 

보 스

기본요율 용 요율 용

민간참여 

요목표

운 효율성

증

운 효율성

증

운 효율성

증

민간자본의 

활용/도입, 운  

 유지 리의 

효율화

료: Emanual Idelovitch and Klas Ringskog,「Private Participation in Water Supply and 

Sanitation in Latin America」, The World Bank, 1995,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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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탁의 추진 차

민간 탁방식을 도입할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로 탁추진을 한 사 기 조사

가 실시된다. 우선 어떠한 사무․시설을 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자치단체의 황자료들을 통해 탁 상의 조직, 인력, 소요 산  서

비스 수  등과 같은 수행실태를 규명․분석한다10). 

민간 탁방식이 결정되면 두 번째로 민간 탁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단계에서

는 탁 상 사무나 시설을 확정하고 탁 개시일을 결정한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

방법을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정계약으로 할 것인지에 

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탁비용을 산정한다. 한 탁 입찰기 의 자격요건

에 한 사항을 마련한다.11) 

세 번째는 유능한 민간부문을 극 으로 경쟁과정에 유치하는 단계이다. 이를 

해서는 극 인 홍보가 매우 필요한데, 강제경쟁입찰제도(CCT)를 채택하고 있는 

국의 경우는 1개 이상의 지방신문과 련업자들의 회보지에 공고하고 3개 이상

의 업자가 응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12) 우리나라에서도 입찰공고  설명회를 실

시하고 있는데, 이 때 입찰자격기 을 명시하되 가  이를 개방하여 실질경쟁을 

장려하며, 요하는 서비스의 질과 수 도 구체 으로 제시한다.

네 번째는 심사과정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자와 계약서를 작성

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요한 것은 낙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

이며, 이를 해서는 의사결정이 합리 이고 투명해야 하며, 경쟁과정이 공개되어

야 한다. 한 계약과정에서는 계약담당자의 문성과 단능력이 매우 요하며, 

계약서의 내용에는 한 이행조건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벌칙조항을 포함하되, 

구체 이고 통제가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고 방 간의 책임한계도 분명하

게 명시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수탁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생산하며, 탁주체인 자치단체가 이 과정을 

10) 찬, “사 복지 비  민간 탁사업  과평가에 한 연 ”, 남  학원 사학 문, 

2004, pp.26~28

11) 재경, “ 경 시  민간 탁  안에 한 연  : 역시 하 말처리  심

로”, 남  행 학원 사학 문, 2006, p.10

12) 재 ,「행 비  공 식  다원  안」, 울 : 한 행 연 원, 1998,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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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효율 인 감독체계를 구비해야 하며, 

한 시기에 산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내용의 수여부, 서비스 수  

등을 면 하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우선 과정평가 장치가 제 로 

구비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한 문성과 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혜자는 서비스에 한 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동시에 건설 인 

비 과 감시의 역할 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민간 탁의 결과를 평가하며, 이를 토 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

는 것으로서, 일종의 총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한 평가기 이 

있어야 하는데, 실 으로는 평가자의 성향, 민간 탁의 목 , 상사업의 속성 등

에 따라 평가기 이 상이하게 된다. 즉, 평가자가 양 인 측면을 시하고, 민간

탁의 목 이 비용 감 효과이며, 민간 탁의 상사업이 구체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  역시 능률성과 수익성 등의 계량 인 지표가 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 로 평가자가 질 인 면을 시하며, 민간 탁의 목 이 서비스

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고 성과측정이 어려운 사업일 경우에는 평가기 도 민간 자

율성 증 , 수혜자 만족도 등의 질  지표가 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평가기 은 한 평가인력․ 문성․ 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평가는 실질

이어야 한다. 한 이 과정에서는 정부 측 리자에 한 감독도 필요한데, 독립

인 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행하거나 지방의회의 감시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

이 있다.13)

평가과정에서 발견된 문제 에 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토

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앞서 경쟁을 통해 상자를 선정하고 계약

을 맺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계약 계에서도 경쟁을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민간

탁체계 반에 한 평가  검을 통해서 문제 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하게 환류하는 작업을 통해 고객의 욕구와 욕망에 

효과 이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민간 탁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일정한 차와 요건이 필요한데, 이를 간

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3) 훈, “ 지 단체  민  사례 :  ”, 지 행 보, 1997,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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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 행  책 (2003～2007)  재

〔그림 2-2〕민간 탁 추진 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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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근거

- 행정기 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 사무  조사․검사․검정․ 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  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는 그 기 이나 개인에게 탁할 수 있음(정부조직법 제6조 3항)

추진

체계

- 행정기 은 민간 탁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정기 ․종합 으로 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 탁을 하여야 함(제11조 2항)

상

사업

- 행정기 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 사무  조사․검사․검정․ 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  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무를 민간 탁 할 수 있음

 ◦ 단순사실행 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제11조 1항)

제3  민간 탁의 법제와 황

우리나라 민간 탁 련규정의 체제를 보면, 앙정부의 근거규정으로 정부조직

법, 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 규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자치

법,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 탁 추진지침 그리고 자치단체의 해당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에서는 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 규정과 역시 사무의 

민간 탁 진  리 조례를 알아보고 더불어 민간 탁의 황을 살펴 으로써 

민간 탁의 이론을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 규정

정부조직법 제6조에서는 행정기 이 소 사무의 일부를 임  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 규정’에서는 이에 근

거하는 민간 탁의 추진주체, 상사업, 수탁기  선정, 업무 탁 방법, 탁업무 

서비스 규격서, 사후 리 등에 하여 세부 차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4>와 같다. 

<표 2-4> 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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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기

선정

- 행정기 은 민간 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정한 기 을 수탁기 으로 선정하여야 

  함(제12조 1 항)

- 행정기 은 민간수탁기 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함. 다만, 민간 탁의 목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법령에 배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민간수탁기 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제12조 2항)

업무

탁

방법

- 행정기 은 민간 수탁기 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 과 탁에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제12조의 2 제1항)

- 행정기 은 민간 수탁기 과 탁에 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민간 탁의 목 , 탁 수수료 는 비용, 탁기간, 민간수탁기 의 의무, 계약 

  반 시의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제12조의 2 제2항)

탁

업무

서비스

규격서

- 행정기 은 사무를 민간 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1조 3항)

- 행정기 은 행정사무를 민간 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 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 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제12조 3항)

- 민간 수탁기 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 차․처리기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행정기 의 승인을 

  얻은 후 비치함 (제14조)

사후

리

- 탁기 은 민간 수탁기 을 지휘․감독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 

  수탁기 에 하여 탁한 사무에 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13조 1항)

- 탁기 은 민간 수탁기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제13조 2항)

- 탁기 은 민간 수탁기 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법 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제13조 3항)

- 탁기 이 당해 사무를 취소 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 수탁기 에 통보하고 사 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제13조 4항)

- 행정기 의 장은 탁사무의 처리결과에 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사무처리가 법 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계 임원  직원에 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제15조)

료 : 해 , “행 비  민간 탁 도  운 실태  개 안에 한 연 ”, 한 직학 , 

2006, pp.13~14



- 21 -

구분 내  용

근거

- 시장은 조례 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조사, 검사, 검정, 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  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는 그 기 이나 개인에게 탁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상

사무

- 시장이 민간 탁할 수 있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조례 제4조 1항)

 ◦ 단순 사실 행 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기타 시설 리 등 단순행정 사무 

-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민간 탁 상사무는 다음과 같음(조례 제4조 5항 별표)

 ◦ 문화체육국

   1. 안내소 리 ･ 운 에 한 사무

   2. 문화 해설사 교육  활용 등에 한 사무

   3. 홍보  운 에 한 사무

   4. 사진공모  개최에 한 사무

2. 역시 사무의 민간 탁 진  리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간 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

는데, “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조사, 검사, 검정, 리업

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  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는 그 기

이나 개인에게 탁할 수 있다.”라고 하여 민간 탁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

다. 

한 역시 사무의 민간 탁 진  리조례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 규정에 의하여 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법인 ․ 단체 는 기 이나 개인에게 탁함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 으로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민간 탁의 목 을 명시해 두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탁 근거인 지방자치법, 역시 사무의 민간

탁 진  리 조례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민간 탁에 한 지방자치법 등 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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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여성국

   1. 시청어린이집 리 ․ 운 에 한 사무

   2. 여성긴 화 운 에 한 사무

   3. 청소년쉼터 운 에 한 사무

   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 에 한 사무

   5.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 에 한 사무

   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 에 한 사무

   7. 청소년성문화센터 운 에 한 사무

 ◦ 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1. 요보호 여성 ․ 아동 상담 등에 한 사무

수탁기

선정

- 수탁기  선정 시 착안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조례 제5조)

 ◦ 수탁기 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 수탁기 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 수탁기 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 수탁기 의 기능과 업무의 련성

- 수탁기  선정 시 수탁기  선정 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조례 제5조 2항)

- 시장은 수탁기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조례 제5조 3항)

업무 탁

방법

- 수탁기 과 사무의 탁에 하여 약을 체결하고 약내용을 공증토록 

  함(조례 제9조 1항)

- 약서에 수탁자의 의무, 탁내용, 탁기간, 산지원, 의무이행 강제방법 

  등을 포함토록 함 (조례 제9조 2항)

탁업무

서비스

규격서

- 수탁기 은 수탁사무를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 차, 처리기능,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토록 

  함(조례 11조)

사후

리

- 시장은 탁사무의 처리에 하여 수탁기 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시 는 조치를 명할 수 있고(조례 제10조 1항),

- 수탁기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고 (조례 제10조 2항), 

  수탁사무의 처리가 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조례 제10조 3항)

- 시장은 탁사무의 처리결과에 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조례 제13조 3항),

- 감사결과 탁사무의 처리가 법 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계 임․직원에 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조례 

  제13조 2항)

 
 료 : 연, “공공시  민간 탁  실태 과 안에 한 연  : 역시  심 로”, 

남  행 학원 사학 문, 2002,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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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탁의 황

1) 앙정부의 민간 탁 황

앙정부의 민간 탁 황을 살펴보면,〔그림 2-3〕과 같이 1993년부터 2006년까

지 총 488건을 탁하 다. 연도별로 보면, 1998년과 1999년도에 민간 탁건수가 

격히 늘어 각각 101건과 128건의 실 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 시기가 IMF체제

를 거치면서 효율 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조직의 축소를 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 후 다음해인 2000년에는 27건의 민간 탁을 실시하여 년과 같은 수

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1년에는 8건으로 가장 은 수 을 나타내고 있다. 그 

후 약간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다 2006년에는 38건의 실 을 보이고 있다.

 료 : 행  책 (2003~2007)  재

〔그림 2-3〕연도별 민간 탁 황

민간에 탁되어 수행되고 있는 정부기능의 황은 탁 상기 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  기획 산 원회의 경 신 상이 되고 있는 

탁기 들이 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로는 공공목  달성을 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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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정사업 수행, 공공기 의 조성․ 리․운 , 법령에 의해 문성․공익성을 갖는 

특정 사무  각종 시험․검사기능 등이다.14) 

그리고 기획 산 원회의 규제개  상이 되고 있는 탁기 들에게 탁되고 

있는 정부기능들은 다음의 <표 2-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6> 사업자 단체로서의 탁사무  단체 황

탁사무    탁   단   체   명

보수교육,

실무수습,

연수교육

한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한의사 회, 한약사 회, 

한한의사 회, 한간호사 회, 치과의사 회, 국부동산 개업 회, 

건설기계 회, 한국건설기계정비 회, 한측량 회, 한국 력기술인 회, 

한국측정기계교정 회, 한국 기공사 회, 세사회, 세무사회, 

요식업 앙회, 한국식품공업 회 등

면허, 등록, 

개업 등의 신고 

수

한의사 회, 한약사 회, 한변호사 회, 지방변호사회, 

한주택건설 회, 부정기항공사업 회, 한국주택 회, 한국항공진흥 회, 

국용달화물자동사운송사업연합회, 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 기공사 회, 세사회 등

경력 리, 징계

한국건설기술인 회, 한국 력기술인 회, 한건축사 회, 

한국검정검수 회, 한변호사 회, 공인회계사회, 세무사 회, 

부동산 개업 회, 감정평가사 회, 세사회, 의사 회, 약사 회, 

안경사 회, 건축사 회 등

수출입승인, 

쿼타 리, 

할당 세 추천, 

양허 세 추천

한국 자산업진흥회, 한국 기공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 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 한국의류산업 회, 한국철강 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무역 리 회, 한석유 회, 

한국석유화학공업 회 등

실 확인  

시공능력 산정

한주택건설 회, 한설비건설 회, 한건설 회, 한 문건설 회, 

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융자 상 선정, 

추천, 사후 리
한국신발산업 회, 한국정 화학공업진흥회

시험 행, 

시험 리
한건축사 회, 한국감정평가업 회 등

의료사고 

과실검사
한의사 회, 한치과의사 회, 한한의사 회

시공검사 한국열 리시공 회

료 : 행 , “행 비  민간 탁 실 사 계 ” 2004

14) , “공공시  민간 탁  쟁 과 개 안”,  무 학원 사학 문, 2005,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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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탁 황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민간 탁 실 을 지방자치단체별 ․ 시도/시군별로 분류

한 <표 2-7>로 살펴보면, 시설의 민간 탁이 사무의 민간 탁보다 상 으로 활발

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시 ․ 도에 비해 시군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훨씬 많은 시

설과 사무를 민간 탁 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탁의 주요한 상이 

부분 자치단체가 소유하면서 리 ․ 운 하고 있는 각종 시설의 탁과 청소업무 

등의 일반 단순 행정사무에 국한되고 있음을 단 으로 보여주는 것이다.15)

<표 2-7> 지방자치단체별 시설  사무의 민간 탁 추진실

(단  : 건수)

시도별
계 시설 사무

국 시․도 시군구 국 시․도 시군구 국 시․도 시군구

합계 3,594 630 2,964 2,652 437 2,215 942 193 749

서울 814 189 625 657 119 538 157 70 87

부산 468 61 407 352 52 300 116 9 107

구 151 56 95 116 50 66 35 6 29

인천 203 36 167 128 29 99 75 7 68

주 147 69 78 111 61 50 36 8 28

169 51 118 100 29 71 69 22 47

울산 100 30 70 63 21 42 37 9 28

경기도 668 19 649 496 10 486 172 9 163

강원도 157 17 140 128 14 114 29 3 26

충청북도 105 20 85 73 11 62 32 9 23

충청남도 87 14 73 51 2 49 36 12 24

라북도 86 28 58 68 16 52 18 12 6

라남도 70 5 65 50 4 46 20 1 19

경상북도 80 6 74 47 1 46 33 5 28

경상남도 244 17 227 185 11 174 59 6 53

제주도 45 12 33 27 7 20 18 5 13

 료 : 행 (2004)

15) 공 , “공공 비  민간 탁   고 안”, 삼척  산업 학원 사학 문, 2006,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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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민간 탁시설의 평가 방향  황분석

제1  민간 탁시설 평가 기본방향

1. 민간 탁에 한 찬반논의

1) 민간 탁 논의 개

민간 탁에 한 연구는 민간 탁이 처음 시작된 1970년 부터 이루어졌으며, 국

내에서는 1980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국내에서의 민간 탁에 한 연구는 민 화

에 한 개 인 이론소개와 가능성 검토에 한 것으로 시작하여, 차 민간 탁

에 따른 실증 인 효과에 한 검토로 이어졌으며16),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민간

탁의 정 인 효과가 증명되기도 하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탁에 따

른 단   문제  한 지 되고 있어 민간 탁에 한 견해가 엇갈려져 있다. 

민간 탁에 찬성하는 견해는 민간 탁을 실시함에 따라 서비스 공 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덜어져 정부의 규모가 축소되는 동시에 서비스의 생

산성  질도 함께 향상된다는 을 논거로 들었다.  

를 들어, Hilike(1993)는 일반 으로 민 화는 경 기술 향상, 생산 인 기기 

는 장비 사용, 기술 신에 한 유인제도, 성과 제, 보다 효율 인 인력 배치, 임

시직 노동자 활용, 비용 개념 활용, 효율 인 업무 배치 등을 유도하여 비용 감을 

가져온다고 하 다.17) 

이에 반해 민간 탁에 회의 인 견해는 정부재설계로도 정부의 효율성 제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서비스의 공 비용 상승, 서비스의 질  수  

하, 정부와 민간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패 는 부정의 증가, 정부의 유연성이

나 책임성의 하, 그리고 민 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약자(흑인

16) 남 , “지 행 비  민간공 가능 ”, 한 행 학보, 1989

17) Hilike, John, "Cost Savings from Privatization : A Compilation of Study Findings", Los 

Angeles : Reason Foundatio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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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여성노동자)의 부당한 해고, 정부의 고용력 상실 등 민 화의 부작용들을 지

하 다.18) 

이처럼 민간 탁에 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다음의 

표와 같이 민간 탁의 정  효과와 부정  효과로 나 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1> 민간 탁에 한 주요 쟁

민간 탁의 찬성논리 민간 탁의 반 논리

- 비용의 감

- 서비스 질의 향상

-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

- 민간부문의 활성화

- 가격상승의 가능성

- 독 운 의 가능성

- 계약 차상 부패의 가능성

- 공공성과 책임성의 침해의 가능성

2) 민간 탁의 정  효과

(1) 비용의 감

민간 탁의 정 인 효과 에서 가장 기본 이고 요한 것은 비용의 감이

라는 경제  능률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민간에 의한 서비스 생산이 비용 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 하는 이유는 

우선 규모의 경제논리에서 찾을 수 있다. 비경제  요인에 의해 결정된 정부행정구

역의 크기는 서비스 공 ․운 상의 최 규모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기 으로 한 공공서비스의 공 은 경제 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한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공 하기 

해 거 한 시설투자와 막 한 재정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시설, 인력, 기술  노

하우를 지닌 규모 민간업자가 여러 개의 자치단체를 상으로 하여 통합 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생산단가를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 보다 민간 탁에 의한 것이 경제 이라는 것이다.19)

한 민간 탁은 민간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능률 으로 공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20) 다시 말해 공공서비스 분야에

18) 곤, “지  민간 탁  과 평가”, 「 울도시연 」 2006, p.4

19) 경 , 「복지시  민간 탁 운 평가  개 안연 」, 울시 개 연 원, 2000,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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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 을 배제하고 시장을 통한 경쟁이 진되면, 렴한 가격으로 수  높은 서비

스 제공이 가능한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 수탁기 은 같은 질의 서비스

를 가장 싼 값으로 공 하겠다는 조건을 실행하여야 하며, 만약 그 지 못할 경우 

재계약과정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공 비용을 일 수 있는 것이다. 

(2) 서비스 질의 향상

비용 감과 함께 민간 탁의 정 인 효과로 가장 요시 되는 것이 바로 서비

스 질의 향상이다. 민간 탁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환경을 정치  환경으로부터 

문직업  환경으로 바꾸어 놓으며, 민간업자들은 그 분야의 문지식, 경험, 노하

우, 장비와 시설, 인 자원 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탁을 통하여 

이를 이용함으로 해서 업무의 문성을 향상시키고 결과 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게 된다.21)   

그 로서 서울시의 청소행정을 사례로 성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시 

직 보다는 민간 탁이나 민 공동이 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효율

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22)

(3)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 제고

민간 탁의 세 번째 정  효과로는 정부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능

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정부의 목표는 공공복지의 확립에 있으

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정부사업 는 공공서비스 공 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조직운 의 합리 , 능률 인 리가 제

되어야 하는데, 조직운 상 요청되는 능률성에는 업무처리의 신속도, 간소화 혹은 

행정서비스의 진 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단순노무 는 임시 ․ 문 ․비조직

 등의 성격을 갖는 사무에 하여는 행정조직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단일 목  

는 서비스를 사명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 이

고 합리 인 서비스 공 이 될 수 있다.23)

20) 리, “복지 비  민간 탁 과에 한 연  : 비 만 도에 미 는 향  심

로”, 균   학원 사학 문, 2003, p.13

21) 갑 , “지 단체   민간 탁 안에 한 연 ”, 경  학원 사학 문, 

2001, p.23

22) 해 , “행 비  민간 탁 도  운  실태  개 안에 한 연 ”, 한 직학 , 2006, p.18

23) 하연, “ 경 시  민간참여     안”, 천 연 원, 2006,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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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부문의 활성화

민간 탁의 주요목   기 효과 의 마지막 하나로 민간 참여기회의 확 와 민

간부문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 규정」

제1조에서“행정 여의 범 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 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 하

기 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정부기능을 민간에 이행하여 이를 수행토록 함으

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련기업이 경제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장해 과 동시에 

기업의 성장기회와 기업  기술을 증진시켜 공익을 최 로 향상시킬 수 있다.24)

3) 민간 탁의 부정  효과

(1) 가격상승의 가능성

민간 탁의 가장 큰 기 효과 에 하나가 서비스 비용의 감이라고 지 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민간 탁으로 인해 공공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

이 있다. 이것은 공공성보다는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일차 인 목

인 민간기업의 성격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자치단체가 탁계약에 따른 

리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직 인 생산비용의 감

효과보다 총 거래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2) 독 운 의 가능성

민간 탁은 정부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독 을 배제토록 하고 그 신 시장

을 통한 경쟁이 진되도록 하여 렴한 가격으로 수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기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탁이 단지 정부의 독 에서 민간의 독

운 체제로 환되는 우려를 범하기도 한다. 즉, 수탁기  간의 활발한 경제체제

가 형성되지 못하거나 탁계약 재연장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경우에 동일 수탁기 이 지속 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운 함으로써 일부 민

간기업의 독정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25) 

이는 단일의 수탁기 에 독 인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공 할 때보다 더 심각한 비효율성이나 서비스의 결여, 폭리 등의 부

24) 창균 ․  , “지 단체 민간 탁  개 안”, 한 지 행 연 원, 2000, p.31

25) 경 , 「복지시  민간 탁 운 평가  개 안연 」, 울시 개 연 원, 2000,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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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결과를 래할 수 있다.26)

(3) 계약 차상 부패의 가능성

민간 탁은 민간사업자들 간의 경쟁에 입각하여 최 기 을 선정하고, 그 기 과

의 계약을 통해 정부가 제공하던 특정 서비스를 수탁기 이 신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수탁기 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던 다수

의 주민이 자신의 고객으로 확보되는 것이므로 민간기업들은 탁기  선정과정에

서 이를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 인 

입찰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선정되고자 하는 민간기업과 수탁기 의 선정 

 이들과의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 간에 일종의 뒷거래, 즉 부패가 개입

될 소지가 매우 높아진다.27) 

이러한 불공정한 차는 민간업체의 생산비용을 높이게 되고 이에 따라 서비스 

공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어 결과 으로 경쟁에 기 한 민간 탁의 실익

이 확보되지 못하게 된다. 

(4) 공공성과 책임성의 침해의 가능성

정부에 의해서 공 되어야 할 행정서비스가 민간 탁 방식에 의하여 제공될 경우, 

정부와 민간 탁업체 간에 책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만약 민간 탁이 실패하

을 경우가 발생하면 정부와 민간 탁업체 간에 책임성이 모호하여 서로 책임을 

가하는데 한 상황이 되며, 이로 인해 고객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28) 

한 민간 탁업체들은 이윤 극 화의 추구가 가장 큰 목 이기 때문에 소외계

층에 한 행정서비스를 기피할 수 있다. 즉, 기업체들은 수익성이 좋고 근로조건

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하는 반면, 근로조건이 불편하고 수익성이 낮으며 환경이 열

악한 지역은 배제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29) 

따라서 민간 탁은 공익의 구 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공익을 해하고 공동체 정신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들의 능력을 하시킬 험까지 가지고 있다.  

26) , “지 단체  민간 탁   평가”, 지 행 보 통   61 , 1997, p.11

27) 하연, “ 경 시  민간참여     안”, 천 연 원, 2006, p.44

28) 규 ․  애, “ 민간 탁 리 운  문 과 과   : 울청  련  심

로”, 한 행   학 , 2002, p.169

29) , “지 단체  민간 탁   평가”, 지 행 보 통   61 , 1997,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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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탁시설 평가의 필요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탁의 목 은 크게 ①민 화의 시  조류, ②행정

기능의 비 화의 자성  비 , ③자치단체의 재정부족의 타개 등을 목 으로 추진

되었다.

첫째, 민간 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 와 규제․지도 심에서 조정․

보완으로 방향 환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행정사무의 처리와 지역주민

의 삶의 질  후생복지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한 경제원리와 

신경 기법의 도입방안으로 민간 탁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 의한 공공

시설의 운 은 공공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항상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민간 탁시설에 한 정기 인 지도․ 검은 시설을 탁한 기 의 권

한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행정기능의 비 화의 자성  비 에서 출발하여 작은 정부의 구 과 행정

기능의 생산성 증 라는 시  요구는 정부기능의 민간 탁을 진하는 매제로

서의 역할을 하 다. 하지만, 과연 민간 탁이 작은 정부의 구 에 일조하 는지와 

생산성 증 라는 시  요구를 잘 반 하고 있는지에 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 탁시설의 운 실태에 한 평가는 생산성 증 라는 에서 근이 

필요하다.

셋째, 자치단체는 재정 으로 자립도가 낮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주민의 기

심리는 지방자치가 발 하면서 차 증 되고 있다. 이로인한 행정수요의 증은 

양 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 인 향상을 도모해야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민

간 탁은 재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역할과 아울러, 문 인 역에서 

보다 체계 이고 효율 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해 필요한 구 수단으로 자리잡

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민간 탁은 직 으로 공 될때보다 문 인 공

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 서비스의 질 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의 입장에

서 만족한 수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련한 감독기 의 평가는 주민의 입장에

서 정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한 평가를 통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탁기 에 한 면 한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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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탁시설 평가의 기본방향 설정

민간 탁시설의 운 은 앞서 지 한 것과 같이 민간 탁의 정 인 측면은  극

화해야 하며, 부정 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 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민

간 탁의 평가목 의 설정이 필요하다. 민간 탁시설의 평가목 은 크게 세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과연 민간에 공공서비스의 공 을 맡기는 것이 최선의 안

인가에 한 목표설정이다. 공공서비스의 성격상 독과 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의 민간기 에 공공서비스를 맡기는 것이 한 안인가

에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특정의 공공서비스에 한 민간 탁이 

한 안으로 평가되었고, 탁이 이루어진 경우 기 탁된 시설의 공공서비스 수

행능력  성과는 만족할만한 수 인가에 한 평가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 탁시설의 운 성과를 토 로 향후 개선해야할 이 무엇인가에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에서 민간 탁시설에 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며, 평가의 기본방향

은 민간 탁의 정 인 측면 극 화와 부정 인 측면 최소화에 을 맞우어야 

한다. 앞서지 한 민간 탁시설에 한 평가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본 연구에서

는 민간 탁시설 평가의 기본방향으로 ①비용 감, ②서비스질 향상, ③능률성 제

고, ④민간부문의 활성화 등을 설정하고자 한다(〔그림 3-1〕참조).

비 감 과

비  질

능

민간 문  

민간 탁시  평가  본 향

○ 과연 민간에 공공 비

   공  맡 는 것  

   안 가?

○  탁  시  공공

   비  행능력  과는

   만 할만한 가?

○ 향후 개 해야할  

   무엇 가?

민간 탁시  평가

〔그림 3-1〕민간 탁시설 평가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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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  공공서비스를 제공할때에 비해 얼마나 비용

인 측면에서 감효과가 있는가에 한 평가이며, 서비스질 향상은 실제로 민간

탁시설에서 제공된 서비스의 질이 어떠한가에 한 평가로 공공성을 얼마나 확보

하려고 노력하는가가 요한 평가의 기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능률성 제고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수탁기 이 능률 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가에 을 맞추어 평가함을 의미하며, 민간부문의 활성화는 자치단체내 

유사한 민간시설과의 자율 인 경쟁을 통해 상생을 이끌어 내고 있느냐와 독과 으로 

인한 가격상승  서비스질 하의 문제는 없는가에 해 을 맞춘 평가이다. 

제2  역시 민간 탁시설 황  평가체계 분석

1. 민간 탁시설 황

역시는 2008년 재 탁시설이 49개소이며, 공기업 리 탁시설은 24개

소, 순수민간 탁시설은 25개소이다.

<표 3-2> 공기업 리  순수 민간 탁시설 황

탁시설 황 공기업 리 민간 탁

49개소 24개소 25개소

 료 : 역시, 민간 탁시  평가 료, 2008, p.30-31.

공기업 리 탁시설은 24개소로 지방공사(엑스포과학공원), 역시 시설

리공단, 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수탁하여 운 에 있다.

역시 시설 리공단이 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한밭운동장 등 15개 체육

시설로 한탑운동장, 충무체육 , 다목 체육 , 정구장, 인라인하키장, 육상보조경기

장, 씨름장, 게이트볼장, 월평싸이클장, 실내수 장, 복용승마장, 월평궁도장, 월평양

궁장, 사정로울러스 이트장, 월드컵경기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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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공기업 리 시설 황

연번 부 서 명 탁시설명 수탁업체명

계 4개과 24개시설 3개 공기업

1 문화 술과 문화산업지원센터 운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

2 〃 한밭종합운동장 등 15개 역시 시설 리공단

3 〃 장묘시설(화장장, 묘지) 리운 〃

4  수질 리과 하수처리장 〃

5 〃 생처리장 〃

6 건설도로과 둔산공동구 〃

7 〃 역 지하상가 〃

8  자원순환과 고동환경자원사업소 역시 도시개발공사

9 〃 환경에 지사업소 〃

10 〃 종합재활용센터 〃

 료 : 역시, 민간 탁시  평가 료, 2008, p.30-31.

순수 민간 탁시설로는 25개소가 있으며, 기업지원과의 근로자종합복지 (2개소), 

산업용지 의 제3․4단지폐수종말처리장, 과학산업 의 시민천문 , 체육지원과

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 , 야구장, 문화재과의 종합 안내소, 일반

안내소(4개소),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어린이집(시청어린이집 등 4개소), 평송청소년

수련원, 역시보육정보센터,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복지 (4개소), 체육재활원, 

보건 생과의 역시립정신병원, 역시립한가족노인 문병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탁업체로는 한국노총 지역본부 등 21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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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순수 민간 탁 시설 황

연번 부 서 명 탁시설명 수탁업체명

계 9개과 25개소 21개업체

1 기업지원과 근로자종합복지 (둔산동) 한국노총 지역본부

2 〃 근로자종합복지 ( 화동) 민주노총 지역본부

3  산업용지 제3.4단지폐수종말처리장 3.4산업단지 리공단

4 과학산업 시민천문 (주)천문우주기획

5 체육지원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 역시생활체육 의회

6 〃 야구장 주)한화이 스

7 문화재과  종합 안내소  역시 회

8 〃  일반 안내소(4개소) 〃

9 여성가족청소년과 시청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동산

10 〃 문평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덕어린이집

11 〃 역시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기아 책

12 〃 여성문화회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리어린이집

13 〃 평송청소년수련원  YMCA

14 〃 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심신수련회

15 〃 역시보육정보센터 (사) 역시보육시설연합회

16 노인장애인복지과 시립산성종합복지 (사)시 시각장애인연합회

17 〃 시립산성주민복지 산성동주민자치 원회

18 〃 체육재활원 (사)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19 노인장애인복지과 시립장애인종합복지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20 〃 역시 노인복지 (사) 한노인회 시연합회

21  보건 생과 역시립정신병원  성 의료재단

22 〃 역시립 한가족노인 문병원  밝은마음 의료재단

 료 : 역시, 민간 탁시  평가 료, 2008, 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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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탁시설 평가체계

1) 2007년도 민간 탁시설 평가 기본방침  평가개요

(1) 민간 탁시설 평가 기본방침

역시는 2007년 모든 민간 탁시설을 평가 상으로 기본 인 조직, 산, 

경 실태 뿐만 아니라 수탁자선정 정성  서비스 수  등 종합 인 분석평가를 

실시하 다. 이를 해 「경 행정+ 련부서+발 연구원」이 공동참여하는 평가반

의 구성․운 으로 평가의 문성과 실효성 제고에 노력하 으며, 평가결과에 한 

사후조치 확행과 행․재정 인 지원 강화를 평가의 기본방침으로 설정하 다30).

(2) 평가개요

○ 평가 상기간 : ‘06. 1. 1～’07. 6. 30

○ 평가일정 : 2007. 8. 6. ～ 8. 31

○ 평가반 구성 : 5개반 / 평가단장 기획 리실장

○ 평가 사항

   - 시설의 민간 탁 합성

   - 민간 탁 차의 투명성  수탁자 선정의 정성

   - 수탁 계약에 따른 탁시설 운 의 충실성

   - 시민의 높이에 맞는 서비스수  제공  탁경 성과 등

○ 평가 상시설

   - 평가부문 : 과학기업부문, 문화체육부문, 보건복지부문, 환경교통부문

   - 평가시설 : 시민천문  등 49개 시설

30) 역시, 2007 민간 탁시  경 평가계 , 2007,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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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2007년 평가 상 탁시설

부문별 부서별 시설수 탁시설명

과학기업

(4)

과학산업 1 - 시민천문

기업지원 3
- 둔산동 근로자 종합복지회 , 화동 근로자종합복지회

- 제3․4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문화체육

(23)

문화 술 1 - 문화산업지원센터

체육지원 17 - 한밭종합운동장등 15개시설*, 야구장, 올림픽국민생활

문화재 5 - 종합 안내센터, 일반 안내소 4개시설**

보건복지

(15)

여성가족

청소년
7

- 시청어린이집, 문평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여성문화회 , 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평송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마을 

노인장애인

복지
6

- 시립산성종합복지 , 시립산성주민복지 , 체육재활원, 

  시립, 장애인복지회 , 역시 노인복지 , 장묘센터

보건 생 2 - 시립정신병원, 시립한가족노인 문병원

환경교통

(7)

수질 리 2 - 하수종말처리장, 생처리장

자원순환 3
- 고동환경자원사업소, 종합재활용센터, 

  신일동환경에 지사업소

도로 2 - 공동구 리사무소, 역 지하도상가

 료 : 역시, 2007 민간 탁시  경 평가계 , 2007, pp.1～9.

○ 평가 상별 주요 평가내용

   - 시비 미보조 시설에 한 평가는 ․수탁계약 이행도  시설운  주로 추진

   - 한밭종합운동장 등 15개 시설은 시설 리업무의 유사성  리주체의 동

일성으로 종합평가 실시

   - 일반 안내소 4개 시설은 업무의 동일성  리주체의 동일성으로 

종합평가 실시

(3) 평가단 구성  운

○ 민간 탁시설 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기획 리실장을 단장으로 5개반 구성

   - 부문별 평가반 구성은 해당시설의 특성에 따라 4개 부문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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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단의 운 원칙

   - 평가의 문성 제고를 해 평가부문별 담당인력 안배

   - 부문별 평가반장의 책임아래 민간 탁시설 검․평가수행

   - 시설별로 작성된 평가표를 심으로 서면평가  장확인평가 실시

○ 평가단의 주요임무

   - 시민편익을 제일 우선하는 검, 평가 수행

   - 불요불 한 재정투자분야 정비 등 효율성 제고

   - 시설운  성과에 따른 ´08년 산증감 단자료 도출

   - 행정편의 인 재계약 행 불식  민간 탁시설 운  개선방안 마련

(4) 평가 차

○ 경 평가지표 확정

   - 민간 탁시설 경 평가 지표안 마련(총 지원반→평가반)

   - 지표안에 한 평가반별 세부지표 조정(평가반⇄수탁기 )

   - 세부지표안에 한 조율(총 지원반⇄평가반)

   - 경 평가지표 확정(평가단장)

○ 평가반별 경 평가 실시(평가지표 확정과 동시진행)

   - 경 평가 검표 시달(총 지원반→평가반)

   - 경 평가 검표 1차 작성(평가반→수탁기 )

   - 경 평가 검표 작성분 증빙자료 확인․조정(평가반)

   - 민간 탁시설 지확인  보완평가(평가반－시설이용자 의견청취)

○ 경 평가 결과보고

   - 부문별 민간 탁시설 경 평가보고서 제출(평가반→총 지원반)

   - 민간 탁시설 경 평가 종합보고서 작성(총 지원반)

   - 민간 탁시설 경 평가 종합보고서 결과보고(평가단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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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탁시설 평가지표

1) 평가지표 체계

2007년 평가지표는 평가지표에 한 객 성, 신뢰성, 탁시설간 형평성 확보를 

해 민간 탁 정성 부문은 기본 평가기 을 따르고, 민간 탁 효율성 부문은 평

가반별로 평가기 을 세부조정하여 추진하 다.

민간 탁 정성 부문은 2개 항목 6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하 으며, 시설의 민

간 탁 합성, 차 투명성  수탁자 선정 정성 등에 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민간 탁 효율성 부문은 3개 항목 7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하 으며, 시민

의 높이에 맞는 사업실 , 경 합리화 실 , 고객만족도 등에 한 평가가 이루

어졌다.

평가지표는 정성 45 , 효율성 55 으로 배 하여 민간 탁시설에 한 평가결

과를 지수화하여 비교평가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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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2007년 민간 탁시설 경 평가지표  배 기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 배

정성

(45 )

상시설․

사무 

합성

(25 )

탁사유(시설․

업무 성격)  

형태의 성

-시설․사무의 성격을 기 으로 탁사유․형태의 

 명확성  객 인 자료에 의해 확인 여부

-법령, 조례에 탁시설․사무로 직  규정 유무

15

여건 성숙도

(민간  타 

지자체 사례)

- 지역내 유사․동종 업무/서비스 제공 

 업체의 존재여부  시설․사무 수탁을 한 

 경쟁 수

5

공공성 증진 노력

-민간 역과의 복이나 침해 수

-평등한 서비스 제공 노력과 사회  약자 보호 

 노력 정도

5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20 )

공개경쟁방식 

도입 여부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수탁자 선정 여부

-수탁자 선정 련 법  차 수 여부
10

선정 원회 

민간 원 

참여비율

-수탁자선정 원회 구성 여부  민간 원 

 참여비율
5

선정기 ․경과 

공개 여부

-선정기 ․결과에 해 일간지․인터넷 등 

 언론매체 홍보실  유무

-수탁자 선정기 과 결과 공개를 한 

 내부규정의 수립 유무

5

효율성

(55 )

수탁자의 

탁계약 

이행도

(15 )

주요 계약내용 

이행 여부
-수탁계약서상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10

법  의무사항 

수 여부

-비정규직보호법, 노동법 등 계법령  

 조례상 의무사항에 한 인지  수 여부
5

경 성과 

제고 

노력

(20 )

비용 감 효과 -직 수행 비 비용 감 효과 5

이용자

(시설 효용성) 

증  실

-최근 3년(‘04～’06년) 평균 년 비 

 증가율
5

경 합리화 실

-최근 3년간 조직 리․인사 리․재무 리 등 

 경 신 실

-시청의 각종 지시( 조)  지 사항의 처리 

 유무

10

서비스 질 

향상도

(20 )

민원 발생 건수

(서비스 단 

일수)

-최근 3년간 민원발생 건수나 서비스 단 

 일수
10

고객만족도  

기타 외부평가 

결과

-최근 3년(‘04～’06년) 고객만족도 수

-기타 외부기  평가 결과
10

 료 : 역시, 2007 민간 탁시  경 평가계 , 2007, pp.16-22.

 참고 : 고객만 도 시 비  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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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수 부여

○ 평가 수는 부문별 배 에 의하되, 평가 기 이 되는 사항을 평가지표별로 상

세히 기술

○ 평가결과의 신뢰성․객 성  기  간 형평성 제고를 해 시설유형별 특성에 

따라 평가 수 조정

     시설의 민간 탁 효율성 평가에서 시설 리 주 탁인지, 이용자․이용횟수 

등의 실 심의 탁인지에 따라 평가기  세부조정

3) 평가방법

(1) 서면평가

○ 민간 탁시설 경 평가 지표마련  각종자료 사 검토

○ 경 평가 검표 작성

   - 민간 탁 정성과 민간 탁 효율성에 한 평가지표별 실  기재

   - 평가지표별 증빙자료 별도 제출

○ 서면심사

   - 수탁기 에서 작성한 평가 검표의 실  확인․분석  평가실시

(2) 장평가 

○ 탁시설 주요업무 황 청취( 화식)

○ 서면평가 검표  평가지표에 의한 사실여부 등 확인

4) 평가결과 보고  조치

(1) 결과보고 

○ 부문별 민간 탁시설 경 평가보고

○ 민간 탁시설 경 평가 종합보고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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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조치 

○ 시민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 평가  향상방안 도출

○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정성 평가로 차제도 개선

○ 수탁자의 사업성과와 경 합리화 노력진단을 통해 수탁계약 해지, 지원액 증

감을 한 활용자료 도출

○ 우수기   유공자에 한 표창 는 인센티  제공

○ 비효율 인 경 구조, 시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되는 

제도  차의 민간 탁사무조례 등 개정과 앙제도 개선추진



제 4 장

 민간위탁시설 평가 문제점  개선 안

제1  역시 민간 탁시설 평가체계의 문제   개선방안

제2  민간 탁시설 경 평가지표의 문제   개선방안

제3  평가체계  평가지표 용시 고려사항에 한 논의

제4  경 평가지표 정의서



- 49 -

제4장 민간 탁시설 평가 문제   개선방안

제1  역시 민간 탁시설 평가체계의 문제   개선방안

1. 평가 상 민간 탁시설 분류 체계의 문제   개선방안

○ 공기업이 리하는 탁시설은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문화산업지원센터 등 

1개소), 역시 시설 리공단(한밭종합운동장 등 20개소), 그리고 

역시 도시개발공사( 고동환경자원사업소 등 3개소) 등 24개소임

   - 2007년까지 공기업과 민간에 탁하는 시설 49개소를 상으로 경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공기업과 민간이 운 하고 있는 탁시설의 성격과 경쟁체제의 도입 여부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임

   - 민간의 경쟁체제를 유도할 수 있는 부문에 한 경 평가의 활성화가 필요

하며, 향후 공기업이 운 에 있는 시설에 한 민간 탁을 통한 공기업과 

민간의 경쟁체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순수 민간 탁시설만을 상으로 경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민간 탁시설의 경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재 탁 여부를 단할 수 있

는 근거로 활용하고 민간의 공개경쟁을 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 되어야 할 것으로 단됨

2. 평가부문의 분류체계의 문제   개선방안

○ 재 4개의 평가부문으로 경 평가 실시

   - 과학기업부문(3개소), 문화체육부문(개소), 보건복지부문(개소), 환경교통부문

(개소) 등으로 분류하여 경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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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시설간 평가결과의 비교를 통해 경쟁체제의 도입과 서비스 질의 제고

를 해 평가부문에 한 재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단됨

   - 평가부문의 재분류 방식 : 보육시설, 복지 , 시설 등 유사기능별 분류 

검토

<표 4-1> 평가부문의 재분류

평가부문 민간 탁시설명 업체명

보육시설부문

시청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동산

문평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덕어린이집

역시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기아 책

여성문화회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리어린이집

역시보육정보센터 (사) 역시보육시설연합회

복지시설부문

근로자종합복지 (둔산동) 한국노총 지역본부

근로자종합복지 ( 화동) 민주노총 지역본부

시립산성종합복지 (사)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시립산성주민복지 산성동주민자치 원회

시립장애인종합복지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역시 노인복지 (사) 한노인회 시연합회

시설부문

시민천문 (주)천문우주기획

올림픽기념국민생활 역시생활체육 의회

야구장 주)한화이 스

 종합 안내소  역시 회

 일반 안내소(4개소)  역시 회

평송청소년수련원  YMCA

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심신수련회

체육재활원 (사)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의료시설부문

역시립정신병원  성 의료재단

역시립 

한가족노인 문병원
 밝은마음 의료재단

기타시설부문 제3.4단지폐수종말처리장 3.4산업단지 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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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체계의 문제   개선방안

○ 재 평가주체는 공무원과 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재의 경 평가주체에 담당공무원이 포함하여 자치단체가 주도 으로 평

가를 운 하는 것은 공정성  신뢰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재의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외부 문가를 심으로 한 평가단 구

성  운 이 탁시설의 평가결과에 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보

다 정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 재 49개 탁시설을 상으로 매년 경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재의 경 평가는 1년 단  단기평가를 주로 실시하고 있어 수탁기 의 

경 성과에 따른 재 탁  새로운 수탁기 의 발굴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제시한 평가단 구성의 문제와 경 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재의 평

가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 이고 합리 인 평가체계

의 도입이 필요한 시 임

○ 본 연구에서는 평가체계를 검평가와 경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됨

○ 검평가 : 공무원의 장 지도·감독을 주로 수시평가

   - 검평가의 취지 : 탁시설의 효율성 제고  문제  해결을 한 방향으

로 실시

○ 경 평가 :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자체평가 : 매년 민간 탁시설의 경 실 을 평가하기 해 민간 탁시설 

자체 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탁부서에 보고

   - 외부평가 : 계약종료시  도래시 외부평가 실시하여 민간 탁의 정성과 효

율성을 종합 으로 평가하기 해 발 연구원, 시민단체, 

문가 등 민간의 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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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평가

민간 탁시

평가체계

경 평가

-평가시 : 시

-평가주체: 탁시  담당 

-평가내 :  지도․감독

-평가 :  고  문 개

-평가시 : 1

-평가주체: 탁

-평가내 : 체 실 평가․보고

-평가 : 경 과 고

-평가시 : 2 (계약 료 시 )

-평가주체: 문가

-평가내 : 공   

-평가 : 경 과 고  재 탁

체평가

평가

〔그림 4-1〕민간 탁시설 평가체계 구축(안)

제2  민간 탁시설 경 평가지표의 문제   개선방안

1. 평가지표부문의 문제   개선방안

1) 정성 부문에 한 평가지표 선정의 문제

 평가지표부문은 정성과 효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성 부문의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항목은 경 평가의 구성내용으로 부 합하다고 단된다. 다시말해, 

2007년 민간 탁시설 경 평가지표  투명성항목은 공개경쟁방식 도입 여부, 선정

원회 민간 원 참여비율, 선정기 ·경과 공개 여부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경 평

가는  민간 탁시설을 운 에 있는 기 을 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수탁기

의 수탁선정의 투명성은 본 경 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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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서비스 평가기 에 한 논의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성과평가에 있어서 가장 요한 집단은 공공서비스 공

자와 공공서비스 수혜자를 들 수 있다. 로그램의 향상을 해서는 그 로그램을 

공 하는 공 자가 자체평가를 통해 스스로 문제 을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

이다. 하지만, 공 자는 이기 인 행 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므로 외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차 으로 공공서비스 수혜자의 욕구나 기 의 충족정도에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수혜자 차원의 서비스의 질이나 만족도에 한 

평가는 요한 평가의 기 으로 작용하게 된다.

공 자의 입장에서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경제 인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능률성과 효과성이 이에 해당한다.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제공따른 가치지향 인 만족수 이 평가의 기 으로 작용하며, 응성과 형평성이 

이범주에 해당한다고 하겠다31).

앞서 지 한 수혜자 측면에서의 가치지향 인 평가기 인 응성과 형평성은 공

공성을 지향한다고 하겠다. 다시말해, 민간 탁시설의 수탁사업자는 그들이 제공해

는 로그램에 한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 지 못할 경우 유사한 경쟁

체제에 있는 민간부문의 시설과의 차별성을 꾀할 수 없으며, 경쟁체제에서 공공의 

이익을 극 화하기 한 노력을 제공하는데 효과 인 응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응성과 형평성이라는 평가기 은 공공성이라는 큰 틀에서 작동하게 된

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민간 탁시설에 한 평가가 이루어

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공 자측면에서의 평가기 인 능률성과 효과성은 

앞서 살펴본 연구자들이 평가기 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들 범주내에서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31) 찬, 사 보지 비  민간 탁사업  과평가에 한 연 , 남 학  사학 문, 200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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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학자별 공공서비스 평가기 에 한 논의결과

학자 평가기

Usher & Cornia(1981) ①노력, ②능률성, ③효과성, ④형평성

Rogers(1990) ①경제성, ②능률성, ③효과성, ④ 응성, ⑤서비스수

Epstein(1992) ①소득, ②능률성, ③효과성

Ammons(1995) ①업무량, ②능률성, ③효과성, ④생산성

김시 ․김규덕(1996) ①능률성, ②효과성, ③형평성, ④ 응성

이장형(1999) ①능률성, ②효과성

안국찬(2000) ①능률성, ②형평성

조연숙(2001) ①능률성, ②효과성, ③서비스의 질, ④공공성

손 (2001) ①비용 감, ②서비스의 질, ③서비스 만족도

료 : 찬, 사 보지 비  민간 탁사업  과평가에 한 연 , 남 학  사학 문, 

2004, p.52

2. 공공성부문 평가지표 구성

1) 정성 평가부문의 평가지표체계 문제

○ 상시설․사무 합성

   - 탁사유  형태의 성 : 탁시설의 수탁 여부를 결정하기 한 지표

로 성과평가 지표로 부 합

   - 여건성숙도 : 탁시설의 성격에 따라 개별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민간과 경쟁시설, 비경쟁시설로 구분)

   - 공공성 증진노력

· 합하나 평가기 의 명확화 필요

·평가기  : 민간 역과의 복이나 침해 수 , 평등한 서비스 제공 노력

과 사회  약자 보호 노력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평가자의 정성  평

가를 한 기 으로는 다소 모호한 경향이 있으므로 구체화 필요

○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되어야 할 항목으로 성과평가의 지표로 부 합



- 55 -

2) 공공성 평가지표에 한 연구

○ 공공성에 한 평가지표에 한 연구로는 안용식(1986)과 조임곤(2006)의 연구가 있음

   - 안용식은 공공성을 서비스․규제의 공공성, 소유․주체의 공공성으로 측면에서 근

하고 있으며, 조임곤은 신뢰성, 책임성, 민서비스의 에서 근하고 있음

<표 4-3> 공공성 평가지표에 한 연구

연구자 공공성 내  용

안용식

(1986)

서비스·

규제 공공성

- 리  경 의 공공성으로 목 의 공공성을 실 하기 

 한 수단  공공성

소유·

주체 공공성
-경 생산 계 인 기 로서의 공공성

조임곤

(2006)

신뢰성
-수탁사업자의 주요 사업내역이 수탁목 에 얼마나 

 부합한가를 정성 으로 평가

책임성

-수탁업무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책임있게 수행하고 있는가

-제도  업무개선 실 , 업무 추진실 , 연도별 

 자체부담  추이, 시설 리 노력도(총지출 비 

 시설·설비 유지 리·개보수 비용)

민서비스

-시민에 한 사회  책임

-민원내역  처리결과, 연도별 이용자수 추이, 홍보  

 마  실

○ 본 연구의 공공성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책임성, 민서비스, 공공성 증진노력 등으로 평가항

목을 구성하고자 함

3) 공공성 평가부문의 평가지표 개선방안

○ 민간 탁시설에 한 공공성 평가항목으로 ①신뢰성, ②책임성, ③ 민서비스, 

④공공성 증진 등을 제안

○ 신뢰성

   - 의의 : 수탁사업자의 주요 사업내역이 수탁목 에 얼마나 부합한가를 정성

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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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지표 : ① 탁사유  형태 성(2개 세부지표), ② 탁사업 수탁목  

부합여부(2개 세부지표)

○ 책임성

   - 의의 : 수탁업무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지에 한 평가

   - 지표 : ①제도개선 추진노력(2개 세부지표), ②책임성 증진노력(2개 세부지표)

○ 민서비스

   - 의의 : 시민에 한 사회  책임에 한 평가

   - 지표 : ①고객만족도(2개 세부지표), ②홍보노력(1개 세부지표)

○ 공공성 증진노력

   - 의의 : 공공성의 추구하기 해 민간 탁시설의 역범주와 사회  약자에 

한 보호 노력 정도에 한 평가

   - 지표 : ①공공성 증진노력(3개 세부지표)

<표 4-4> 공공성부문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지표성격

신뢰성

탁사유  

규정 성

① 탁사유의 명확성 확인 여부 정성

②법령․조례의 탁시설 규정 유무 정성

탁사업 

수탁목  

부합여부

①수탁목 에 부합하는 로그램 제공여부 정성

②수탁목 에 부합하는 인력 확보여부 정량

책임성

제도개선 

추진노력

①목표 비 제도개선 실 정량/정성

②목표 비 업무개선 실 정량/정성

책임성 

증진노력

①목표 비 자체부담 정량

②목표 비 시설·설비 유지 리 비용 정량

민

서비스

고객만족도
① 년 비 민원증가율  당해연도 민원처리율 정량

②고객체감 서비스 만족도 정성

홍보 노력 ①목표 비 홍보  마  실 정량

공공성 

증진

공공성 

증진노력

①민간 역과의 복이나 침해 수 정성

②평등한 서비스 제공 노력과 사회  약자 보호 노력 정도 정성

③ 계법령  조례상 의무사항인지  수 여부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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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율성 부문 평가지표의 구성

1) 효율성 평가부문의 평가지표체계 문제

○ 2007년 민간 탁시설 경 평가에서 효율성 부문에 한 평가는 3개 평가항목

에 거쳐 수행되었음

   - 수탁자의 탁계약 이행도 : 주요 계약내용 이행 여부, 법  의무사항 수 

여부, 경 성과 제고 노력

   - 비용 감 효과 : 이용자(시설 효용성) 증  실 , 경 합리화 실  

   - 서비스 질 향상도 : 민원 발생 건수(서비스 단 일수), 고객만족도  기타 

외부평가 결과

○ 수탁자의 탁계약 이행도 항목은 공공성 부문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된됨

   - 탁계약 이행도라 함은 수탁목 에 부합하는 성과를 보 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탁자에 한 신뢰성과 공공성의 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단됨

○ 서비스 질 향상도 항목은 공공성의 민서비스 항목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단됨

   - 서비스 질 향상은 서비스의 내용이 공공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서

비스가 추구하는 목 의 달성 여부에 한 평가는 공공성 역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됨

2) 효율성 평가지표에 한 연구

○ 효율성에 한 평가지표에 한 연구는 최병 (2001)과 조임곤(2001)의 연구가 

있음

   - 최병 는 효율성을 재정운용 효율성과 인력  조직 리 효율성으로 보고 

있으며, 조임곤은 장래성, 재정운  효율성, 인력  조직운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자가 제시한 재정운  효율성과 인력  조직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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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요한 효율성을 평가하기 한 항목으로 설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효율 인 사업의 운 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사업의 효과성을 효율성을 한 측

면으로 설정하고자 함

<표 4-5> 효율성 평가지표에 한 연구

연구자 효율성 내  용

최병

(2001)

재정운용 효율성
-재정자립도 추이, 회계운용실태, 인건비 감실 , 운 비 

 감실 , 사업비 등 기타 산집행실

인력  

조직 리 효율성
-인력 리의 정성, 조직 리의 정성, 정보화수

조임곤

(2006)

장래성

-과거  재의 활동이 지속가능한가를 평가

-연도별 직원 수 추이, 연도별 직원1인당 로그램 수 추이 

 연도별 직원1인당 이용자수 추이

재정운 효율성

-수탁사업자의 재정의 효율  운 에 한 평가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 연도별 인건비 비  추이, 연도별 

 운 비 비  추이

인력  

조직운  효율성

-수탁목 에 직 으로 련된 직원의 비율, 수탁목  외 

 직원 비 지면   건물연면  합계, 직원  리자의 

 비율, 리자 1인당 직원 수

3) 효율성 평가부문의 평가지표 개선방안

○ 민간 탁시설에 한 효율성 평가항목으로 ①사업의 효과성, ②재정운  효율

성, ③인력  조직운  효율성 등을 제안

○ 사업의 효과성

   - 의의 : 재의 사업 효과성과 미래의 사업장래성의 측면에서 민간 탁시설

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그램의 장래성에 한 평가

   - 평가지표 : ①이용자실 (2개 세부지표), ②사업 장래성(2개 세부지표)

○ 재정운  효율성

   - 의의 : 민간 탁시설의 운 과 련하여 얼마나 비용 감을 한 노력을 하

고 있으며, 재정운 실 이 어떠한지에 한 평가

   - 평가지표 : ①비용 감효과(3개 세부지표), ②재정운 실 (2개 세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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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조직운  효율성

   - 의의 : 경 합리화와 조직운 의 효율성을 평가

   - 평가지표 : ①경 합리화실 (3개 세부지표), ②조직운  효율성(2개 지표)

<표 4-6> 효율성부문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지표성격

사업의 

효과성

이용자 실
① 년 비 이용자 증가율 정량

② 년 비 직원1인당 이용자 증가율 정량

사업 장래성
① 년 비 투자실 정량

② 년 비 직원1인당 로그램 수 정량

재정운  

효율성

비용 감효과

①직 수행 비 비용 감 효과 정량

②재정자립도 정량

③목표 비 재무 리 경 신 실 정량

재정운 실
① 년 비 총 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증가율 정량

② 년 비 총 산에서 차지하는 사업비 증가율 정량

인력  

조직운  

효율성

경 합리화실

①목표 비 조직․인사 리 경 신 실 정량

②목표 비 운 인력 기술향상 활동수 정량

③시청의 각종 지시( 조)  지 사항 처리율 정량

조직운  

효율성

① 년 비 직원 증가율 정량

② 년 비 직원  리자비율 증가율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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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평가체계  평가지표 용시 고려사항에 한 논의

1. 기존평가체계  지표와 안 비교

○ 기존평가체계는 지방공사  민간 탁시설 모두를 평가하 으나, 민간 탁시

설에 한 평가는 순수한 민간 탁시설만을 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 평가 상분류는 기존의 경우 담당부서별로 평가 상을 구분하 으나, 상이한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탁시설에 한 일 성 있는 평가가 어려움. 따라서 

탁시설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유사한 시설별로 비교평가를 하기 한 분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평가체계는 기존의 경우 공무원과 민간 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년에 1회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해 계에 있는 담담부서의 공무원이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

고 객 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검평가 : 공무원이 수시로 탁시설 지도․감독

   - 경 평가 : 자체평가(수탁기 ), 외부평가(외부 문가)로 구분하여 경 성과

에 한 평가

<표 4-7> 기존평가체계의 개선안 비교

구  분   황 개선안

평가 상 분류 -지방공사  민간 탁시설 모두 평가 -민간 탁시설 만 평가

평가 상 분류

-평가 상분류: 담당부서별

-평가 상: 과학기업부문, 

문화체육부문, 

 보건복지부문, 환경교통부문

-평가 상분류: 기능별

-평가 상: 보육시설, 복지시설, 

 시설, 의료시설, 기타시설

평가체계

-평가시기: 1년단  수평가

-평가방식: 평가단 평가

-평가시기: 수시, 1년, 2년

-평가방식: 검평가  

 경 평가(자체평가, 외부평가)

평가주체

-공무원  문가 - 검평가:담당부서

-자체평가:수탁기

-외부평가:외부 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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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의 경우 기존에는 평가부문을 정성부문과 효율성 부문으로 구분하

으나, 이를 공공성과 효율성 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

   - 공공성부문 : 신뢰성, 책임성, 민서비스, 공공성 증진 등 평가항목에 7개 

평가지표로 구성

   - 효율성부문 : 사업의 효과성, 재정운  효율성, 인력  조직운  효율성 등 

평가항목에 6개 평가지표로 구성

<표 4-8> 기존평가지표와 개선안 비교

2007년도 평가지표 2008년도 평가지표(안)

부

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부

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

성

상시설․

사무 

합성

탁사유  형태의 성

공

공

성

신뢰성
탁사유  규정 성

탁사업 수탁목  부합여부
여건 성숙도

책임성
제도개선 추진노력

공공성 증진 노력

책임성 증진노력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공개경쟁방식 도입 여부

민서비스

고객만족도
선정 원회 민간 원 

참여비율
홍보 노력

선정기 ․경과 공개 여부 공공성 

증진
공공성 증진노력

효

율

성

수탁자의 

탁계약 

이행도

주요 계약내용 이행 여부

효

율

성

사업의 

효과성

이용자 실

법  의무사항 수 여부
사업 장래성

경 성과 

제고 노력

비용 감 효과

재정운  

효율성

비용 감효과

이용자 증  실
재정운 실

경 합리화 실

인력  

조직운  

효율성

경 합리화실

서비스 질 

향상도

민원 발생 건수

조직운  효율성고객만족도  기타 외부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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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별 가 치 부여

○ 지표별 가 치 부여는 평가를 통해 그 결과값을 지수화하여 리하기 해 

필요로 되는 차임

○ 이와 같은 가 치 부여를 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지만, 최근에 정부업

무와 련한 평가시 주로 활용되는 가 치 산정방법으로는 AHP기법을 통한 

지표간 상  요도를 측정하여 가 치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 문제는 가 치 부여를 언제, 구에 의해서 실시하느냐이다. 이는 평가결과에 

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해서 반드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합의한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함. 이를 해 평가시 총 평가반에서는 개별 민간 탁

시설을 평가하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그리고 평가와 직 으로 여하지는 

않지만, 그 분야 문가를 상으로 개별지표에 한 가 치 산정을 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가 치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3. 공통/개별지표의 활용

○ 평가부문은 앞서 5개 부문으로 재분류하 음. 보육시설부문은 어린이집, 보육

정보센터와 같은 어린이 보육과 련된 시설임. 복지시설부문은 사회  약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주민, 장애인, 노인 등을 상으로 하는 복지 과 련된 시

설임. 시설부문은 천문 , 야구장과 같은 주민의 활동과 련된 시설

임. 의료시설부문은 병원이며, 기타시설부문은 폐수종말처리장임. 이롸 같은 

평가시설부문으로 유형화한 것은 평가시 평가자의 문성을 최 한 활용하고

자 하는 목 과 유사한 탁시설간 비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한 것임

<표 4-9> 평가부문의 유형화

평가부문 내   용

보육시설부문 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복지시설부문 근로자, 주민, 장애인, 노인, 종합복지

시설부문 천문 , 국민생활 , 야구장, 안내소, 수련원, 수련마을, 재활원

의료시설부문 병원

기타시설부문 폐수종말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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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는 평가의 목 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다시말해,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지표는 공공성부문과 효율성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평가의 

목 이 기존의 탁시설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 효율성부문이 강조되

어야 할 것이며, 탁시설의 탁여부를 결정하기 해서는 공공서부문이 강

조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일률 으로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를 구분하기 보다

는 평가의 목 에 따라서 히 배분하여 평가에 임하는 것이 효율 인 방

법이라 단됨

○ 공통지표는 평가와 련한 총 평가반에서 모든 탁시설에서 공통 으로 평

가해야 할 항목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공성부문 14개 지표와 효율성 부문 

14개 지표 에서 선정하고, 개별지표는 총 평가반에서 선정한 공통지표를 제

외한 나머지 지표들을 상으로 역시의 개별 탁시설 담당공무원, 평가

자, 피평자 간에 합의를 통해 개별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제4  경 평가지표 정의서

1. 경 평가지표 정의서 개요

○ 민간 탁시설에 한 경 평가지표는 공공성부문 14개 지표, 효율성 부문 14

개 지표로 구성됨

○ 평가방법에 따라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되며, 자체평가는 매년 특정시기

에 수탁기 이 자체 으로 실시하여 탁시설 담당부서에 보고하는 평가를 

의미하며, 외부평가는 2년 주기로 외부 문가집단에 의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민간 탁시설을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함

   - 자체평가는 공공성부문 5개지표, 효율성부문 12개 지표로 구성되며, 외부평

가는 공공성부문 14개 지표, 효율성부문 14개 지표로 구성됨

○ 지표성격에 따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되며, 정량지표는 수탁기 에 의

해 정량 으로 계량화하여 객 으로 측정되는 지표를 의미하며, 정성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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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에 의해 주 으로 측정되는 지표를 의미함

   - 정량지표는 공공성 부문 7개 지표, 효율성부문 14개 지표로 구성되며, 정성

지표는 공공서부문 9개 지표, 효율성 부문 0개 지표로 구성됨

<표 4-10> 경 평가지표 정의서 개요

부문 지표수
평가방법 지표성격

자체평가 외부평가 정량지표 정성지표

공공성 14 5 14 7 9

효율성 14 12 14 14 0

합계 28 17 28 21 9

○ 경 평가지표 정의서 구성

   - 코드번호 : 공공성부문(A0000), 효율성부문(B0000)로 구분

   - 평가방법 :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개별 지표별 복수로 평가 가능)

   - 지표성격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개별 지표별 복수로 평가 가능)

   - 자료수집 : 정량지표(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정성지표(담당부서→평가단)

   - 평 방식 : 배 기 에 따른 평 , 평가단 평균, 평가단 평균+배 기 에 따

른 평  합산 등으로 구분

   - 산식 : 지표를 계량화하기 해 고안된 지표 수화 계산식

   - 세부설명 : 지표에 한 세부설명  배 기  등 기술

   - 목표설정 : 목표 비로 구성된 지표의 경우 탁시설 담당부서와 수탁기

이 평가년도 목표치에 해 합의된 것에 해 기술하는 항목으

로 목표설정의 근거 제시

   - 연도별 목표 : 연도별 목표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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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성부문 경 평가지표 정의서

평가항목 신뢰성(A01)

평가지표 탁사유  규정 성(A011)

세부지표 탁사유의 명확성 확인 여부(A0111)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 )/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  )/정성지표(○)

자료수집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평가단 평균

지표산식
○ 산식 : [∑{(항목별 수-1)×25}/7]×(배 /100)

세부설명

○ 다음의 각 항별로 본 민간 탁시설의 탁사유의 성을 단하여 평

  - 매우 그 다(5 ), 그 다(4 ), 보통이다(3 ), 아니다(2 ),  아니다(1 )

 

< 탁사유의 성 평가 항목>

① 법령에 명시 으로 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민의 권리․의무

와 직  계되지 않는 업무

② 고도의 문기술, 고가의 시설․장비 는 규모 인 ․물  네트워크 등을 

필요로 하여 자체충당이 곤란한 업무

③ 상시 인 업무이기는 하나 단시간 는 간헐 으로 수행됨으로써 해당시

설․인력을 직  운 ․고용할 경우 지나치게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④ 민간 탁에 의해 ‘규모의 경제효과’ 등으로 비용 감 효과가 크고 명백

한 경우

⑤ 내부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임  등의 처우를 시장수 에 맞추기 어

려운 경우

⑥ 공공부문의 생산성, 서비스 질 제고 등을 하여 민간부문과 경쟁시킬 목

으로 유사․동일업무 부서(조직)  일부를 탁하는 경우

⑦ 기타 탁의 필요성 는 직 수행의 불합리성이 명백한 경우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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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신뢰성(A01)

평가지표 탁사유  규정 성(A011)

세부지표 법령․조례의 탁시설 규정 유무(A0112)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 )/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  )/정성지표(○)

자료수집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평가단 평균

지표산식

○ 산식 : {( 수-1)×25}×(배 /100)

세부설명

○ 민간 탁시설의 탁사유의 성을 단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수로 평

  - 법령, 조례에 탁시설․사무로 직  규정되어 있는 경우(5 )

  - 련 법령, 조례에 직 인 규정은 없으나, 계기 의 유권해석이나 

선례가 존재하는 경우(4 )

  - 행상 선례가 있거나 타 지자체 등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3 )

  - 련 법령․선례․유사사례는 없으나, 민간 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합

리 인 사유가 있는 경우(2 )

  - 련 법령․선례․유사사례도 없고, 민간 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합리

인 사유도 없는 경우(1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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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신뢰성(A01)

평가지표 탁사업 수탁목  부합여부(A012)

세부지표 수탁목 에 부합하는 로그램 제공여부(A0121)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 )/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  )/정성지표(○)

자료수집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평가단 평균

지표산식

○ 산식 : [∑{(항목별 수-1)×25}/2]×(배 /100)

세부설명

○ 다음의 각 항별로 본 민간 탁시설의 수탁목  부합성을 단하여 평

  - 매우 그 다(5 ), 그 다(4 ), 보통이다(3 ), 아니다(2 ),  아니다(1 )

<민간 탁시설의 수탁목  부합성 평가항목>

① 탁사업의 민간 탁 정성

② 계약서 상의 사업목  이행여부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 68 -

평가항목 신뢰성(A01)

평가지표 탁사업 수탁목  부합여부(A012)

세부지표 수탁목 에 부합하는 인력확보여부(A0122) 배
문인력비율: 

자격증 소지비율: 

평가방법 자체평가(○)/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문인력비율과 자격증 

소지율 합산

지표산식

○ 산식 : ( 문인력비율×배 ) + (자격증 소지율×배 )

   ① 문인력비율 = 문인력수/ 체인력수

   ②자격증 소지율 = 자격증 소지 문인력수/ 문인력수

세부설명

○ 문인력 : 탁사업목 을 직 으로 수행하기 해 채용한 인력

○ 자격증 : 국가 는 회의 자격증, 탁사업과 련된 학  포함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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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책임성(A02)

평가지표 제도개선 추진노력(A021)

세부지표 목표 비 제도개선 실 (A0211) 배

제도개선수 : 

제도개선 계획 비 건수: 

평가방법 자체평가(  )/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자료수집 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제도개선수 의 평가단 

평균과 제도개선 계획 비 

건수의 평 값 합산

지표산식

○ 산식 : (제도개선수 ×배 ) + (제도개선 계획 비 건수×배 )

   ①제도개선수  = [∑{(제도별 개선수 -1)×25}/개선된 제도 건수]/100

   ②제도개선 계획 비 건수 = (개선된 제도 건수/제도개선 계획 건수)×100

세부설명

○ 제도개선 계획은 당해연도 목표를 년도 말에 탁시설 담당부서 는 

수탁기 이 수립

○ 계획된 제도별 제도개선수 에 한 평 은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단하여 평

  - 제도개선 취지에 매우 부합하게 개선(5 )

  - 제도개선 취지에 부합하게 개선(4 )

  - 통상 인 제도개선 수 (3 )

  - 제도개선 취지에 미달(2 )

  -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1 )

○ 제도개선 계획 비 건수 배 기

   - 제도개선 계획 비 건수 110% 과시 : 

   - 제도개선 계획 비 건수 100% 과～110%이하 : 

   - 제도개선 계획 비 건수 90% 과～100%이하 : 

   - 제도개선 계획 비 건수 80% 과～90%이하 : 

   - 제도개선 계획 비 건수 80%이만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 70 -

평가항목 책임성(A02)

평가지표 제도개선 추진노력(A021)

세부지표 목표 비 업무개선 실 (A0212)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 )/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자료수집 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업무개선수 의 평가단 

평균과 업무개선 계획 비 

건수의 평 값 합산

지표산식

○ 산식 : (업무개선수 ×배 ) + (업무개선 계획 비 건수×배 )

   ①업무개선수  = [∑{(업무별 개선수 -1)×25}/개선된 업무 건수]/100

   ②업무개선 계획 비 건수 = (개선된 업무 건수/업무개선 계획 건수)

세부설명

○ 업무개선 계획은 당해연도 목표를 년도 말에 탁시설 담당부서 는 

수탁기 이 수립

○ 계획된 업무별 개선수 에 한 평 은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단하여 평

  - 업무개선 취지에 매우 부합하게 개선(5 )

  - 업무개선 취지에 부합하게 개선(4 )

  - 통상 인 업무개선 수 (3 )

  - 업무개선 취지에 미달(2 )

  -  업무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1 )

○ 업무개선 계획 비 건수 배 기

   - 업무개선 계획 비 건수 110% 과시 : 

   - 업무개선 계획 비 건수 100% 과～110%이하 : 

   - 업무개선 계획 비 건수 90% 과～100%이하 : 

   - 업무개선 계획 비 건수 80% 과～90%이하 : 

   - 업무개선 계획 비 건수 80%이만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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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책임성(A02)

평가지표 책임성 증진노력(A022)

세부지표 목표 비 자체부담 (A0221)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배 기 에 따라 평

지표산식

○ 산식 : (당해년도 자체부담 /자체부담  목표액)×100

세부설명

○ 자체부담  목표액은 년도 말에 탁시설 수탁기 과 담당부서가 의

하여 결정

○ 당해연도 자체부담 이 목표액을 과할 경우 이를 평 에 그 로 반

하여 자체 인 부담 을 증액하여 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 수탁기

의 노력도를 수로 반

○ 배 기

   - 목표 비 자체부담  110% 과시 : 

   - 목표 비 자체부담  100% 과～110%이하 : 

   - 목표 비 자체부담  90% 과～100%이하 : 

   - 목표 비 자체부담  80% 과～90%이하 : 

   - 목표 비 자체부담  80%이만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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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책임성(A02)

평가지표 책임성 증진노력(A022)

세부지표
목표 비 계획 비 시설․설비 유지 리비용

(A0222)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배 기 에 따라 평

지표산식
○ 산식 : (시설․설비 유지 리비용/시설․설비 유지 리비용 계획)×100

세부설명

○ 시설․설비 유지 리비용 계획은 당해연도 목표를 년도 말에 탁시설 

담당부서 는 수탁기 이 의하여 수립

   - 탁시설 담당부서 : 시설․설비 유지를 한 수탁시설에 한 정기 검

을 통해 차기년도에 시설․설비 유지 리 비용 계획

이 반 되도록 노력

   - 수탁기  : 탁시설 담당부서의 지도에 따라 시설․설비 유지 리를 

한 계획 수립

○ 배 기

   - 목표 비 시설․설비 유지 리비용 110% 과시 : 

   - 목표 비 시설․설비 유지 리비용 100% 과～110%이하 : 

   - 목표 비 시설․설비 유지 리비용 90% 과～100%이하 : 

   - 목표 비 시설․설비 유지 리비용 80% 과～90%이하 : 

   - 목표 비 시설․설비 유지 리비용 80%이만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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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민서비스(A03)

평가지표 고객만족도(A031)

세부지표
년 비 민원증가율  당해연도 민원처

리율(A0311)
배

년 비 민원비율: 

민원처리율: 

평가방법 자체평가(○)/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배 기 에 따라 평

지표산식

○ 산식 : 년 비 민원증가율 + 민원처리율

   ① 년 비 민원증가율 = {(당해년도 민원건수- 년도 민원건수)/ 년도 

민원건수}×100

   ②민원처리율 = (당해연도 민원처리건수/당해연도 민원건수)×100

세부설명

○ 년 비 민원발생율은 년에 비해 얼마나 서비스 수 이 개선되었는가

를 평가하기 한 항목이며, 민원처리율은 재 서비스 수 을 개선하기 

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한 항목임

○ 년 비 민원증가율 배 기

   - 년 비 민원증가율 -10%미만 : 

   - 년 비 민원증가율 -10%이상～-5%미만 : 

   - 년 비 민원증가율 -5%이상～0%미만 : 

   - 년 비 민원증가율 0%이상～5%미만 : 

   - 년 비 민원증가율 5%이상 : 

○ 민원처리율 배 기

   - 민원처리율 95%이상～100% : 

   - 민원처리율 90%이상～95%미만 : 

   - 민원처리율 85%이상～90%미만 : 

   - 민원처리율 80%이상～85%미만 : 

   - 민원처리율 80%미만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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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민서비스(A03)

평가지표 고객만족도(A031)

세부지표 고객체감 서비스 만족도(A0312)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 )/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 )/정성지표(○)

자료수집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평가단 평균

지표산식
○ 산식 : [∑{(항목별 수-1)×25}/8]×(배 /100)

세부설명

 ○ 고객체감 만족도는 8개 구성요소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5  척도에 

의해 평

   - 매우 만족(5 ), 만족(4 ), 보통(3 ), 불만족(2 ), 매우 불만족(1 )

   - 각 탁시설별로 이용고객을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차원 구성요소 개념

반  

만족

①  만족
탁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후의 반 인 

만족도

②상  만족
탁시설의 서비스에 한 이용자의 기 비 결과  

투입 비 결과에 한 만족도

③감정  만족
탁시설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느끼는 이용자의 

감정 인 만족도

요소 

만족

④서비스 상품만족
탁시설의 핵심 인 서비스 는 서비스 상품에 한 

이용자의 만족도

⑤서비스 달만족
탁시설의 서비스 제공 과정 반의 인 ․제도  

측면에 한 만족도

⑥서비스 환경만족 탁시설의 서비스 시설  환경에 한 만족도

사회  

만족

⑦사회  책임만족 탁시설로서 본질 인 역할에 한 만족도

⑧사회 사 만족 탁시설로서 사회환원  사회 사에 한 만족도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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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민서비스(A03)

평가지표 홍보노력(A032)

세부지표 목표 비 홍보  마  실 (A0321)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배 기 에 따른 평

지표산식
○ 산식 : (홍보  마  실 /홍보  마  계획)×100

세부설명

○ 홍보  마  계획은 당해연도 목표를 년도 말에 탁시설 담당부서 

는 수탁기 이 의하여 수립

   - 탁시설 담당부서 : 탁시설의 활성화를 해 수탁기 에 한 정기  

  검을 통해 차기년도에 홍보  마  계획의  

  수립을 지도․감독

   - 수탁기  : 탁시설 담당부서의 지도에 따라 홍보  마 을 한   

  계획 수립

○ 배 기

   - 목표 비 홍보  마  실  110% 과시 : 

   - 목표 비 홍보  마  실  100% 과～110%이하 : 

   - 목표 비 홍보  마  실  90% 과～100%이하 : 

   - 목표 비 홍보  마  실  80% 과～90%이하 : 

   - 목표 비 홍보  마  실  80%이만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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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공공성 증진(A04)

평가지표 공공성 증진노력(A041)

세부지표 민간 역과의 복이나 침해 수 (A0411)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  )/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 )/정성지표(○)

자료수집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평가단 평균

지표산식

○ 산식 : {( 수-1)×25}×(배 /100)

세부설명

○ 민간 역과의 복이나 침해 수 에 한 단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

는 수로 평

   - 민간 역과의 복이나 침해가  없음(5 )

   - 민간 역과의 복이나 침해가 거의 없음(4 )

   - 민간 역과의 복이나 침해가 다소 있음(3 )

   - 민간 역과의 복이나 침해가 많음(2 )

   - 민간 역과의 복이나 침해가 매우 심함(1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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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공공성 증진(A04)

평가지표 공공성 증진노력(A041)

세부지표
평등한 서비스 제공 노력과 사회  약자 보호

노력 정도(A0412)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  )/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 )/정성지표(○)

자료수집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평가단 평균

지표산식

○ 산식 : {( 수-1)×25}×(배 /100)

세부설명

○ 평등한 서비스 제공 노력과 사회  약자 보호 노력에 한 단은 다음

의 각 항에 해당하는 수로 평

   - 평등한 서비스 제공 노력과 사회  약자 보호 노력이 매우 탁월(5 )

   - 평등한 서비스 제공 노력과 사회  약자 보호 노력이 우수(4 )

   - 평등한 서비스 제공 노력과 사회  약자 보호 노력이 보통(3 )

   - 평등한 서비스 제공 노력과 사회  약자 보호 노력이 미흡(2 )

   - 평등한 서비스 제공 노력과 사회  약자 보호 노력이 매우 불량(1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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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공공성 증진(A04)

평가지표 공공성 증진노력(A041)

세부지표
비정규직보호법, 노동법 등 계법령   

조례상 의무사항 인지  수여부(A0413)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  )/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 )/정성지표(○)

자료수집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평가단 평균

지표산식

○ 산식 : {( 수-1)×25}×(배 /100)

세부설명

○ 비정규직보호법, 노동법 등 계법령  조례상 의무사항에 한 인지  

수여부에 한 단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수로 평

   - 비정규직보호법, 노동법 등 계법령  조례상 의무사항에 해 충분

히 인지하고 있으며, 모두 수한 경우(5 )

   - 비정규직보호법, 노동법 등 계법령  조례상 의무사항에 해 충분

히 인지하고 있으나, 일부만 수한 경우(4 )

   - 비정규직보호법, 노동법 등 계법령  조례상 의무사항에 해 충분

히 인지하고 있으나, 여건상 일부만 수한 경우(3 )

   - 비정규직보호법, 노동법 등 계법령  조례상 의무사항에 해 충분

히 인지하지 못하여 일부만 수한 경우(2 )

   - 비정규직보호법, 노동법 등 계법령  조례상 의무사항에 해 충분

히 인지하고 못하고 있으며,  수하지 않은 경우(1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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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율성부문 경 평가지표 정의서

평가항목 사업의 효과성(B01)

평가지표 이용자 실 (B011)

세부지표 년 비 이용자 증가율(B0111)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배 기 에 따른 평

지표산식
○ 산식 : {(당해년도 이용자수- 년도 이용자수)/ 년도 이용자수}×100

세부설명

○ 년 비 이용자 증가율 배 기

   - 년 비 이용자 증가율 10%이상 : 

   - 년 비 이용자 증가율 5%이상～10%미만 : 

   - 년 비 이용자 증가율 0%이상～5%미만 : 

   - 년 비 이용자 증가율 -5%이상～0%미만 : 

   - 년 비 이용자 증가율 -5%미만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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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사업의 효과성(B01)

평가지표 이용자 실 (B011)

세부지표 년 비 직원1인당 이용자 증가율(B0112)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배 기 에 따른 평

지표산식

○ 산식 : [{(당해년도 이용자수/당해년도 직원수)-( 년도 이용자수/ 년도 직

원수)}/( 년도 이용자수/ 년도 직원수)]×100

세부설명

○ 년 비 직원1인당 이용자 증가율 배 기

   - 년 비 직원1인당 이용자 증가율 10%이상 : 

   - 년 비 직원1인당 이용자 증가율 5%이상～10%미만 : 

   - 년 비 직원1인당 이용자 증가율 0%이상～5%미만 : 

   - 년 비 직원1인당 이용자 증가율 -5%이상～0%미만 : 

   - 년 비 직원1인당 이용자 증가율 -5%미만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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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사업의 효과성(B01)

평가지표 사업 장래성(B012)

세부지표 년 비 투자실  증가율(B0121)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배 기 에 따른 평

지표산식

○ 산식 : {(당해연도 투자실 - 년도 투자실 )/ 년도 투자실 )}×100

세부설명

○ 배 기

   - 년 비 투자실  증가율 10%이상 : 

   - 년 비 투자실  증가율 5%이상～10%미만 : 

   - 년 비 투자실  증가율 0%이상～5%미만 : 

   - 년 비 투자실  증가율 -5%이상～0%미만 : 

   - 년 비 투자실  증가율 -5%미만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 82 -

평가항목 사업의 효과성(B01)

평가지표 사업 장래성(B012)

세부지표 년 비 직원1인당 로그램 수 증가율(B0122)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배 기 에 따른 평

지표산식

○ 산식 : [{(당해년도 로그램 수/당해년도 직원수)-( 년도 로그램 수/

년도 직원수}/( 년도 로그램 수/ 년도 직원수)]×100

세부설명

○ 배 기

   - 년 비 직원1인당 로그램 수 증가율 10%이상 : 

   - 년 비 직원1인당 로그램 수 증가율 5%이상～10%미만 : 

   - 년 비 직원1인당 로그램 수 증가율 0%이상～5%미만 : 

   - 년 비 직원1인당 로그램 수 증가율 -5%이상～0%미만 : 

   - 년 비 직원1인당 로그램 수 증가율 -5%미만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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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재정운  효율성(B02)

평가지표 비용 감효과(B021)

세부지표 직 수행 비 비용 감 효과(B0211)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 )/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배 기 에 따른 평

지표산식

○ 산식 : (수탁기  총지출/직 수행시 총지출 추정액)×100

세부설명

○ 배 기

   - 직 수행 추정액 비 수탁기  총지출 비율 60%미만시 : 

   - 직 수행 추정액 비 수탁기  총지출 비율 60%이상～70%미만 : 

   - 직 수행 추정액 비 수탁기  총지출 비율 70%이상～80%미만 : 

   - 직 수행 추정액 비 수탁기  총지출 비율 80%이상～90%미만 : 

   - 직 수행 추정액 비 수탁기  총지출 비율 90%이상시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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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재정운  효율성(B02)

평가지표 비용 감효과(B021)

세부지표 재정자립도(B0212) 배
재정자립도: 

재정자립 노력도: 

평가방법 자체평가(○)/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배 기 에 따른 평  합산

지표산식

○ 산식 : 

   ① 재정자립도 = (수탁기  자체 산/총 산)×100

   ② 재정자립 노력도 = (당해연도 재정자립도/ 년도 재정자립도)×100

세부설명

○ 재정자립도 배 기

   - 재정자립도 100% : 

   - 재정자립도 90%이상～99%이하 : 

   - 재정자립도 80%이상～89%이하 : 

   - 재정자립도 70%이상～89%이하 : 

   - 재정자립도 70%미만 : 

○ 재정자립 노력도 배 기

   - 년 비 재정자립도 비율 110% 과시 : 

   - 년 비 재정자립도 비율 100% 과～110%이하 : 

   - 년 비 재정자립도 비율 90% 과～100%이하 : 

   - 년 비 재정자립도 비율 80% 과～90%이하 : 

   - 년 비 재정자립도 비율 80%이만 : 

   ※ 재정자립도 100% 수탁기 의 재정자립 노력도는 최고  부여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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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재정운  효율성(B02)

평가지표 비용 감효과(B021)

세부지표 목표 비 재무 리 경 신 실 (B0213)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배 기 에 따른 평

지표산식
○ 산식 : (재무 리 경 신 실 /재무 리 경 신 계획)×100

세부설명

○ 재무 리 경 신 계획은 당해연도 목표를 년도 말에 탁시설 담당

부서 는 수탁기 이 의하여 수립

   - 탁시설 담당부서 : 탁시설의 재무 건 성을 해 수탁기 에 한 

정기 검을 통해 차기년도에 재무 리 경 신 계

획의 수립을 지도․감독

   - 수탁기  : 탁시설 담당부서의 지도에 따라 재무 리 경 신을 

한 계획 수립

○ 배 기

   - 목표 비 재무 리 경 신 실  110% 과시 : 

   - 목표 비 재무 리 경 신 실  100% 과～110%이하 : 

   - 목표 비 재무 리 경 신 실  90% 과～100%이하 : 

   - 목표 비 재무 리 경 신 실  80% 과～90%이하 : 

   - 목표 비 재무 리 경 신 실  80%이만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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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재정운  효율성(B02)

평가지표 재정운 실 (B022)

세부지표
년 비 총 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증가율

(B0221)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배 기 에 따른 평

지표산식

○ 산식 : [{(당해년도 인건비/당해년도 총 산)-( 년도 인건비/ 년도 총

산)}/( 년도 인건비/ 년도 총 산)]×100

세부설명

○ 배 기

   - 년 비 총 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증가율 -10%미만 : 

   - 년 비 총 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증가율 -10%이상～-5%미만 : 

   - 년 비 총 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증가율 -5%이상～0%미만 : 

   - 년 비 총 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증가율 0%이상～5%미만 : 

   - 년 비 총 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증가율 5%이상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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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재정운  효율성(B02)

평가지표 재정운 실 (B022)

세부지표
년 비 총 산에서 차지하는 사업비 증가율

(B0222)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배 기 에 따른 평

지표산식

○ 산식 : [{(당해년도 사업비/당해년도 총 산)-( 년도 사업비/ 년도 총

산)}/( 년도 사업비/ 년도 총 산)]×100

세부설명

○ 배 기

   - 년 비 총 산에서 차지하는 사업비 증가율 10%이상 : 

   - 년 비 총 산에서 차지하는 사업비 증가율 5%이상～10%미만 : 

   - 년 비 총 산에서 차지하는 사업비 증가율 0%이상～5%미만 : 

   - 년 비 총 산에서 차지하는 사업비 증가율 -5%이상～0%미만 : 

   - 년 비 총 산에서 차지하는 사업비 증가율 -5%미만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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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인력  조직운  효율성(B03)

평가지표 경 합리화실 (B031)

세부지표 목표 비 조직․인사 리 경 신 실 (B0311)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배 기 에 따른 평

지표산식
○ 산식 : (조직․인사 리 경 신 실 /조직․인사 리 경 신 계획)×100

세부설명

○ 조직․인사 리 경 신 계획은 당해연도 목표를 년도 말에 탁시설 

담당부서 는 수탁기 이 의하여 수립

   - 탁시설 담당부서 : 탁시설의 조직․인사 리의 효율성을 해 수탁기

에 한 정기 검을 통해 차기년도에 조직․인사

리 경 신 계획의 수립을 지도․감독

   - 수탁기  : 탁시설 담당부서의 지도에 따라 조직․인사 리 경 신을 

한 계획 수립

○ 배 기

   - 목표 비 조직․인사 리 경 신 실  110% 과시 : 

   - 목표 비 조직․인사 리 경 신 실  100% 과～110%이하 : 

   - 목표 비 조직․인사 리 경 신 실  90% 과～100%이하 : 

   - 목표 비 조직․인사 리 경 신 실  80% 과～90%이하 : 

   - 목표 비 조직․인사 리 경 신 실  80%이만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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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인력  조직운  효율성(B03)

평가지표 경 합리화실 (B031)

세부지표
목표 비 운 인력 기술향상 

활동수 (B0312)
배

활동건수: 

활동지출액: 

평가방법 자체평가(○)/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배 기 에 따른 평  합산

지표산식

○ 산식 : 

   ① 계획 비 운 인력 1인당 기술향상 활동 비율 = (운 인력 1인당 기술

향상 활동건수/운 인력 1인당 기술향상 활동 계획 건수)×100

   ② 계획 비 운 인력 1인당 기술향상 활동 지출액 비율 = (운 인력 1인

당 기술향상 활동 지출액/운 인력 1인당 기술향상 지출계획 

액)×100

세부설명

○ 기술향상 활동이라 함은 교육, 훈련, 세미나, 견학 등을 의미함

○ 목표 비 운 인력 1인당 기술향상 활동 비율 배 기

   - 목표 비 운 인력 1인당 기술향상 활동비율 110% 과시 : 

   - 목표 비 운 인력 1인당 기술향상 활동비율 100% 과～110%이하 : 

   - 목표 비 운 인력 1인당 기술향상 활동비율 90% 과～100%이하 : 

   - 목표 비 운 인력 1인당 기술향상 활동비율 80% 과～90%이하 : 

   - 목표 비 운 인력 1인당 기술향상 활동비율 80%이만 : 

○ 목표 비 운 인력 1인당 기술향상 활동 지출액 비율 배 기

   - 목표 비 운 인력 1인당 기술향상 활동 지출액비율 110% 과시 : 

   - 목표 비 운 인력 1인당 기술향상 활동 지출액비율 100% 과～110%이하 : 

   - 목표 비 운 인력 1인당 기술향상 활동 지출액비율 90% 과～100%이하 : 

   - 목표 비 운 인력 1인당 기술향상 활동 지출액비율 80% 과～90%이하 : 

   - 목표 비 운 인력 1인당 기술향상 활동 지출액비율 80%이만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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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인력  조직운  효율성(B03)

평가지표 경 합리화실 (B031)

세부지표
시청의 각종 지시( 조)  지 사항 처리율

(B0313)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 )/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배 기 에 따른 평

지표산식

○ 산식 : (처리 건수/지  건수)×100

세부설명

○ 시청의 각종 지시( 조)  지 사항 처리율

   - 시청의 각종 지시( 조)  지 사항 처리율 100% : 

   - 시청의 각종 지시( 조)  지 사항 처리율  90%이상～99%이하 : 

   - 시청의 각종 지시( 조)  지 사항 처리율  80%이상～89%이하 : 

   - 시청의 각종 지시( 조)  지 사항 처리율  70%이상～89%이하 : 

   - 시청의 각종 지시( 조)  지 사항 처리율  70%미만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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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인력  조직운  효율성(B03)

평가지표 조직운  효율성(B032)

세부지표 년 비 직원 증가율(B0321)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배 기 에 따른 평

지표산식

○ 산식 : {(당해년도 직원수- 년도 직원수)/ 년도 직원수}×100

세부설명

○ 배 기

   - 년 비 직원 증가율 -10%미만 : 

   - 년 비 직원 증가율 -10%이상～-5%미만 : 

   - 년 비 직원 증가율 -5%이상～0%미만 : 

   - 년 비 직원 증가율 0%이상～5%미만 : 

   - 년 비 직원 증가율 5%이상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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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인력  조직운  효율성(B03)

평가지표 조직운  효율성(B032)

세부지표 년 비 직원  리자비율 증가율(B0322) 배

평가방법 자체평가(○)/외부평가(○) 지표성격 정량지표(○)/정성지표(  )

자료수집 수탁기 →담당부서→평가단 평 방식 평가단 평균

지표산식

○ 산식 : [{(당해년도 리자수/당해년도 체직원수)-( 년도 리자수/ 년

도 체직원수)}/( 년도 리자수/ 년도 체직원수)]×100

세부설명

○ 배 기

   - 년 비 직원  리자비율 증가율 -10%미만 : 

   - 년 비 직원  리자비율 증가율 -10%이상～-5%미만 : 

   - 년 비 직원  리자비율 증가율 -5%이상～0%미만 : 

   - 년 비 직원  리자비율 증가율 0%이상～5%미만 : 

   - 년 비 직원  리자비율 증가율 5%이상 : 

목표설정 

근거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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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민간 탁은 비용 감, 서비스질의 향상,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 제고, 민간부문

의 활성화 등의 정 인 측면으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히 운 에 있

다. 하지만, 공공서비스에 한 가격상승, 독 운 , 계약 차상 부패의 가능성, 공

공성과 책임성의 침해 등의 문제 이 항상 내포하고 있어 민간 탁시설에 한 체

계 인 평가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 탁시설 평가의 기본방향을 ①비용 감, ②서비스질 향상, 

③능률성 제고, ④민간부문의 활성화 등으로 설정하 으며, 기존의 민간 탁시설에 

한 평가체계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 인 평가방식과 체계 인 평가

지표의 개발에 해 논의하 다.

그 논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평가체계는 지방공사  민

간 탁시설 모두를 평가하 으나, 민간 탁시설에 한 평가는 순수한 민간 탁시

설만을 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둘째, 평가 상분류는 기

존의 경우 담당부서별로 평가 상을 구분하 으나, 상이한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탁시설에 한 일 성 있는 평가가 어려워 탁시설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유사

한 시설별로 비교평가를 하기 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평

가체계는 기존의 경우 공무원과 민간 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년에 1회 평가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해 계에 있는 담담부서의 공무원이 평가에 참여

하는 것은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객 인 평가

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평가지표의 경우 기존에는 평가부문을 정성

부문과 효율성 부문으로 구분하 으나, 이를 공공성과 효율성 부문으로 분류할 것

을 제안한다.

이 듯 크게 네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와 같

은 연구결과를 토 로 역시는 향후 민간 탁시설에 한 효율 인 평가체계

의 운 을 통해 비용 감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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